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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가. 유럽시장 개요

○ E U (유럽연합)는 2 0 0 4년 1 0개 국이 추가 회원국이 되어 현재 2 5개국

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역 블록이며, 이들 회원국의 총 국

내생산액은 9조 3천억 유로( 2 0 0 3년 1 5개국기준 확정수치)에 달함. 서

비스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0 %이며 농업 및 제조업

의 비중은 매해 줄어드는 실정임

- EU 15개국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트갈,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

일랜드, 영국

- 2 0 0 4년 가입 1 0개국 :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말타, 사이프러스

○ E U는 경제통합에도 주력하여 단일 통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1999년

경제통화동맹( E M U )을 발족하여 현재 영국, 스웨덴 등 1 2개국 참가.

새로 가입된 1 0개 국가에 유로화가 공식화폐로 사용될 시기는 당초

2 0 0 7년보다 늦어진 2 0 0 9년으로 예상

○ E E U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통합체로서 현재 완전한 경제통합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궁극적 목표는 유럽 합중국 지향

○ E E U는 규모면에서 미국과 더불어 양대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 인구는 4 . 5억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7% 차지하나 전세계 무역의 1 / 5

담당

- 회원국간 무역은 전체 유럽연합 무역의 2 / 3을 차지. 회원국에 따라서

는 유럽연합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회원국 전체 무역의 5 0 % ~

8 0 %까지 달함.

- 경제규모는 미국 대비 80%, 인당 G D P ( P P P기준)는 미국의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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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 수입은 미국의 7 7 %에 불과하나 수출은 미국의 1 . 1배

- 미국은 매년 4 , 5 0 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EU

는 균형 상태의 경상수지 유지

○ E U는 유로화 출범과 단일시장 완성의 진전, 신규 회원국 가입 등 E U

시장은 많은 변화가 예상됨은 물론 앞으로 단일시장이 점차 완성됨으로

써 기업간의 경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

- E U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E U시장을 언어·문화를 기준으로 세분화하

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

-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은 중상위 국가지역과 중하위 국가지역의 중심지

역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구

사와 특정지역을 겨냥한 틈새시장 공략 병행

나. 수출입 동향

○ EU 전체 농수산물 교역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2 0 0 4년 2 5억 유로의

무역적자 기록. 

○ EU 농수산물 수입

- (’03) 85,306 백만유로 → (’04) 84,071백만유, '03년 대비 1 . 4 %

감소

-  2002년 이후 매년 약 1 . 5 %씩 감소추세

- 비중이 높은 부류는 과일·채소, 수지, 채소음료 및 식물성 추출물

○ EU 농수산물 수출

- (’03) 74,674 백만유로 → (’02) 71,969백만 유로, ’0 3년도 대비

3.6% 감소,

-  ‘0 2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

- 비중이 높은 부류는 음료수, 와인, 곡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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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품군별 유럽연합 농수산물 수출입현황 ( 2 0 0 4년)

○ EU 전체 수출입 대비 농수산물 비중

- 2 0 0 4년 기준 EU 전체 수출입중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의

1 5개국과 신규회원국을 포함한 2 5개국으로 구분할 경우 아래와 같음.

- 수입 수출

2 5개국 6.0 % 6.0 %

1 5개국 6.1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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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N -

c o d e
제품군

수입 수출 무역수지

2 0 0 3 2 0 0 4 2 0 0 3 2 0 0 4 2 0 0 3 2 0 0 4

1

2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기타

살아있는 동물

식용육류 및 폐기물

유제품, 계란, 천연꿀

기타 동물성제품

식물 및 화훼류

식용 채소, 식물

과일, 콩, 레몬류 껍질

커피, 차, 향신료

곡물류

제분 제품, 맥아류, 녹말

지방종자 및 유질과일류

천연수지, 기타 식물성추출물

기타 식물성 제품

동물성, 식물성 지방

가공 육류

설탕 및 과당류

코코아

가공 곡물, 녹말, 밀가루 식품

채소, 과일 및 콩 가공식품

기타 가공식품

음료, 주정제, 식초류

식품산업폐기물

담배 및 연초류

기타 우루과이 라운드농산물

7 5 7

3 , 3 5 6

1 , 3 8 5

7 5 2

1 , 2 3 1

2 , 6 7 7

9 , 3 6 7

3 , 4 3 1

2 , 2 9 6

6 9

5 , 9 6 7

4 0 1

1 1 0

2 , 9 2 6

7 8 5

1 , 6 4 5

3 , 4 5 2

6 8 7

3 , 3 3 4

1 , 2 3 6

3 , 6 2 8

5 , 3 7 2

2 , 0 4 7

4 , 2 1 1

5 3 5

2 , 7 9 4

1 , 0 0 0

7 7 3

1 , 1 9 1

2 , 6 8 8

9 , 8 4 1

3 , 5 6 6

2 , 2 1 4

6 2

5 , 3 9 2

4 5 1

9 5

3 , 4 4 5

7 8 7

1 , 6 2 6

2 , 8 8 6

6 9 1

3 , 2 0 0

1 , 2 9 6

3 , 8 6 3

5 , 9 8 8

1 , 8 6 5

4 0 4

8 1 5

3 , 1 5 6

4 , 6 5 2

3 5 8

1 , 5 7 9

1 , 7 7 0

1 , 9 7 1

9 2 6

2 , 3 6 1

1 , 6 9 6

9 3 8

5 9 8

1 9

2 , 6 8 4

4 9 8

1 , 9 0 9

2 , 0 3 0

3 , 5 6 9

2 , 2 5 6

3 , 7 8 6

1 3 , 3 7 4

1 , 6 7 7

2 , 4 4 1

5 , 6 5 0

9 2 5

3 , 7 0 9

5 , 0 0 0

3 8 6

1 , 3 3 5

1 , 3 7 8

1 , 3 6 7

8 3 5

1 , 4 9 2

1 , 7 6 5

8 8 7

4 8 9

1 2

2 , 4 1 1

5 2 4

1 , 6 3 0

1 , 8 3 1

3 , 3 7 5

2 , 2 5 5

3 , 6 3 6

1 2 , 9 5 8

1 , 3 0 7

2 , 2 3 5

6 , 0 3 7

5 8

- 2 0 0

3 , 2 6 8

- 3 9 3

3 4 7

- 9 0 7

- 7 , 3 9 6

- 2 , 5 0 6

6 5

1 , 6 2 6

- 5 , 0 3 0

1 9 7

- 9 2

- 2 4 3

- 2 8 7

2 6 5

- 1 , 4 2 2

2 , 8 8 2

- 1 , 0 7 8

2 , 5 4 9

9 , 7 4 6

- 3 , 6 9 4

3 9 3

1 , 4 3 9

3 9 1

9 1 5

4 , 0 0 0

- 3 8 7

1 4 5

- 1 , 3 1 0

- 8 , 4 7 3

- 2 , 7 3 1

- 7 2 2

1 , 7 0 3

- 4 , 5 0 6

3 9

- 8 3

- , 1 0 3 4

- 2 6 3

3

- 1 , 0 5 5

2 , 6 8 4

- 9 4 6

2 , 3 4 0

9 , 9 0 5

- 4 , 6 8 1

3 7 1

2 , 0 0 3

농산물 총계 6 1 , 1 2 4 6 0 , 2 8 0 6 0 , 7 1 2 5 7 , 7 7 8 - 4 1 2 - 2 , 5 0 2

수산물 총계 2 4 , 1 8 2 2 3 , 7 9 1 1 3 , 9 6 2 1 4 , 1 9 1 - 1 0 , 2 1 9 - 9 , 6 0 0

농수산물 총계 8 5 , 3 0 6 8 4 , 0 7 1 7 4 , 6 7 4 7 1 , 9 6 9 - 1 0 , 6 3 1 - 1 2 , 1 0 2

자료 : Eurostat, 2005



○ EU 25개 회원국과 주요 수출입국가와의 농산물 무역수지 비교

- 유럽연합 2 5국의 농산물이 같은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2 0 0 4

년의 7 6 . 8 %에 달함. 비 유럽연합 회원국중 가장 큰 수출국가는 미국

으로 나타남. 즉, 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총액의 2 2 %를

미국이 담당
(단위 : 백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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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출국가
수출 수입 무역수지

2 0 0 3 2 0 0 4 2 0 0 3 2 0 0 4 2 0 0 3 2 0 0 4

미국

러시아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카나다

홍콩

알제리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터어키

중국

대한민국

아랍에미레이트

루마니아

크로아치아

멕시코

대만

싱가폴

이집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모로코

나이지리아

브라질

1 2 , 1 4 0

3 , 4 2 9

4 , 0 7 8

3 , 8 7 7

1 , 7 2 1

1 , 6 4 5

1 , 0 7 6

9 9 3

1 , 0 4 2

1 , 5 6 4

1 , 0 2 9

8 0 3

8 6 2

7 2 6

5 3 0

5 3 8

6 9 4

6 7 3

4 9 2

5 1 4

4 5 5

5 6 2

5 0 5

5 9 5

4 8 4

1 2 , 7 5 5

4 , 3 5 8

4 , 1 8 6

4 , 0 7 3

1 , 7 6 7

1 , 6 9 9

1 , 2 1 2

1 , 1 9 6

1 , 1 8 6

1 , 1 7 3

1 , 0 7 7

1 , 0 0 3

9 6 7

8 1 8

8 0 7

7 4 0

7 0 6

7 0 3

6 4 0

6 3 5

6 1 3

5 7 0

5 1 7

5 0 0

4 8 5

6 , 9 5 9

4 1 2

1 , 6 0 6

1 3 5

3 4 1

1 , 1 2 4

4 7

3 1

1 , 7 2 8

7

2 , 0 4 4

1 , 8 2 3

4 5

1 5 8

3 1 3

2 0 3

4 0 8

5 2

7 7

3 1 1

4 4 8

8 0 9

7 8 2

4 2 0

7 , 8 5 8

6 , 4 7 3

4 0 5

1 , 7 9 3

1 4 8

3 7 3

1 , 2 5 3

4 2

2 8

1 , 9 2 5

8

2 , 4 7 2

2 , 0 8 7

4 9

1 7 3

4 2 8

1 6 2

4 0 5

4 8

7 9

3 9 4

6 2 1

9 2 9

8 9 6

2 9 2

8 , 7 6 4

5 , 1 8 1

3 , 0 1 7

2 , 4 7 1

3 , 7 4 1

1 , 3 8 1

5 2 1

1 , 0 2 9

9 6 2

- 6 8 6

1 , 5 5 7

- 1 , 0 1 5

- 1 , 0 2 0

8 1 7

5 6 8

2 1 7

3 3 4

2 8 6

6 2 1

4 1 4

2 0 3

7

- 2 4 6

- 2 7 7

1 7 5

- 7 , 3 7 4

6 , 2 8 2

3 , 9 5 3

2 , 3 9 3

3 , 9 2 5

1 , 3 9 3

4 4 6

1 , 1 7 1

1 , 1 6 9

- 7 3 8

1 , 1 6 5

- 1 , 3 9 5

- 1 , 0 8 4

9 1 8

6 4 5

3 7 9

5 7 8

3 0 2

6 5 4

5 6 1

2 4 1

- 8

- 3 5 9

- 3 7 9

2 0 8

- 8 , 2 7 8

유럽연합2 5개국총계( A ) 4 1 , 0 2 5 4 4 , 3 8 8 2 8 , 1 4 1 3 0 , 2 4 5 1 2 , 8 8 5 1 4 , 1 4 2

비유럽연합국가총계( B ) 6 0 , 6 9 9 5 7 , 7 7 8 6 1 , 1 2 2 6 0 , 2 8 3 - 4 2 4 - 2 , 5 0 5

% A / B 6 7 . 6 7 6 . 8

자료 : Eurostat, 2005



다. 한국과의 교역현황

○ E U의 한국 농수산물 교역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0 4년도, ’0 5년도

각각 약 8 0 1백만 유로, 900백 만유로 무역흑자이며, 특히 무역흑자가

높은 부류는 음료 및 육류

○ EU 25국 대 한국 농수산물 수출

- (’04) 931백만유로 → (’05) 1,014 백만유로 ’0 4년도 기준 ’0 5년

9% 증가
(단위: 천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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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N -

c o d e
제품군

수출

2 0 0 3 2 0 0 4 2 0 0 5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살아있는 동물

식용 육류 및 폐기물

수산물

유제품, 계란, 천연꿀

기타 동물성 제품

식물 및 화훼류

식용 채소, 식물

과일, 콩, 레몬류 껍질

커피, 차, 향신료

곡물류

제분 제품, 맥아류, 녹말

지방종자 및 유질과일류

천연수지, 기타 식물성추출물

기타 식물성 제품

동물성, 식물성지방

가공 육류

설탕 및 과당류

코코아

가공 곡물, 녹말, 밀가루 식품

채소, 과일 및 콩가공식품

기타 가공식품

음료, 주정제, 식초류

식품산업 폐기물

담배 및 연초류

3 , 8 9 7

8 6 , 9 1 9

2 7 , 8 7 9

3 1 , 8 6 9

2 , 1 9 8

6 , 1 6 1

1 , 2 1 3

5 8 9

4 , 0 2 7

1 5 , 6 1 9

1 7 , 9 8 8

7 , 2 1 5

1 6 , 7 3 7

6 9 2

2 7 , 9 9 3

1 4 , 2 2 8

2 1 , 6 7 9

3 0 , 6 2 3

3 3 , 3 0 5

1 9 , 0 6 1

4 6 , 6 3 3

3 3 1 , 8 0 5

2 1 , 0 0 4

6 2 , 6 4 8

6 , 7 8 2

2 2 8 , 3 2 1

2 6 , 6 0 0

5 0 , 3 4 8

2 , 5 4 3

3 , 2 8 2

1 , 0 9 7

5 8 9

3 , 9 5 4

3 9

2 2 , 4 6 2

9 , 4 4 7

1 9 , 1 9 7

2 9 1

5 7 , 7 3 6

2 0 , 6 1 9

2 3 , 1 0 2

3 1 , 1 5 3

4 6 , 1 1 6

1 9 , 0 0 6

5 9 , 8 4 8

2 4 6 , 5 2 0

2 2 , 3 6 1

2 9 , 6 1 5

5 , 5 6 4

2 4 9 , 4 8 3

1 7 , 9 6 6

3 9 , 9 2 3

6 , 7 7 2

8 , 0 0 0

1 , 2 9 1

1 , 7 4 5

5 , 3 8 3

3 6 5

1 8 , 4 1 4

8 , 0 8 7

2 1 , 3 0 8

2 3 7

7 9 , 8 7 5

2 0 , 9 6 1

1 9 , 8 2 0

3 1 , 7 6 7

3 5 , 5 5 0

2 1 , 2 0 3

7 3 , 0 7 2

2 9 6 , 5 8 3

2 4 , 6 0 4

2 6 , 3 3 2

농수산물 총계 8 3 1 , 9 8 2 9 3 1 , 0 2 8 1 , 0 1 4 , 3 0 2

전체제품군 총계 1 6 , 3 6 9 , 7 1 3 1 7 , 8 4 3 , 0 8 6 2 0 , 1 4 9 , 2 4 7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 ) 5 . 0 5 . 1 5 . 0

자료 : Eurostat, 2005



○ E U의 한국 농수산물 수입

- (’04) 11 6백만유로 → (’0 5 ) 1 0 0백만 유로. ’0 4도 기준 ’0 5년도 약

14% 감소

- 비중이 높은 부류는 수산물과 가공육류

(단위 : 천유로)

1 0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C . N -

c o d e
제품군

수입

2 0 0 3 2 0 0 4 2 0 0 5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살아있는 동물

식용 육류 및 폐기물

수산물

유제품, 계란, 천연꿀

기타 동물성 제품

식물 및 화훼류

식용 채소, 식물

과일, 콩, 레몬류 껍질

커피, 차, 향신료

곡물류

제분 제품, 맥아류, 녹말

지방종자 및 유질과일류

천연수지, 기타 식물성추출물

기타 식물성 제품

동물성, 식물성지방

가공 육류

설탕 및 과당류

코코아

가공 곡물, 녹말, 밀가루 식품

채소, 과일 및 콩가공식품

기타 가공식품

음료, 주정제, 식초류

식품산업 폐기물

담배 및 연초류

2 9

1 , 1 0 9

6 1 , 5 9 8

2 0 0

5 7 6

1 , 8 8 0

1 , 2 4 2

6 6 4

3 6 6

1 1 0

1 6

2 , 7 4 3

4 , 7 0 5

4 0

1 5 7

3 0 , 0 1 2

1 , 7 7 9

1 1 1

6 , 7 4 1

9 6 3

6 , 0 4 5

4 , 0 7 6

1 , 3 9 0

5 , 3 3 8

2

2 3 1

5 0 , 0 3 0

1 2

9 1 8

1 , 8 1 9

1 7 6

4 3 9

2 3 4

2 6

2 9

2 , 7 5 7

4 , 0 4 5

1 9

6 1 6

2 3 , 4 2 6

1 , 4 5 7

3 6 1

7 , 5 1 9

1 , 0 7 3

2 , 4 7 3

1 1 , 3 9 9

1 , 0 9 8

6 , 4 6 5

8

5 1 2

4 8 , 2 8 5

1 2 8

1 , 5 0 7

1 , 5 6 7

2 7 3

3 9 3

1 , 6 0 8

3 6

6 3

2 , 4 9 4

3 , 0 0 4

2

7 9 1

1 5 , 6 5 9

1 , 5 2 5

1 , 3 6 1

7 , 6 2 6

1 , 5 8 0

3 , 7 6 8

2 , 2 7 6

1 2

5 , 9 8 2

농수산물 총계 1 3 1 , 8 9 1 1 1 6 , 6 2 4 1 0 0 , 4 6 2

전체제품군 총계 2 5 , 7 1 7 , 6 5 7 3 0 , 2 7 4 , 8 1 4 3 3 , 3 6 7 , 4 4 8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 ) 0 . 5 0 . 4 0 . 3

자료 : Eurostat, 2005



o 주요 국가 품목군별 대 한국 수입액 ( 2 0 0 5년)
(단위: 천유로)

유럽연합 ｜ 1. 농림수산물의 수출입동향 1 1

C . N -

c o d e
제품군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태리 네덜란드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살아있는 동물

식용 육류 및 폐기물

수산물

유제품, 계란, 천연꿀

기타 동물성 제품

식물 및 화훼류

식용 채소, 식물

과일, 콩, 레몬류 껍질

커피, 차, 향신료

곡물류

제분 제품, 맥아류, 녹말

지방종자 및 유질과일류

천연수지, 기타식물성 추출물

기타 식물성 제품

동물성, 식물성 지방

가공 육류

설탕 및 과당류

코코아

가공곡물, 녹말, 밀가루 식품

채소, 과일 및 콩가공 식품

기타 가공식품

음료, 주정제, 식초류

식품산업 폐기물

담배 및 연초류

0

0

8 4 1

1 2 8

0

2 4

3 3

1 1 1

3 8

1 4

1 2

4 7 0

1 7 3

1

8 5

3 9 1

4 7

2 0

2 , 0 3 3

6 1 1

2 , 0 0 1

3 5 7

0

1 9

0

3 0 5

3 2 , 0 6 7

0

2 1

6

0

0

2

0

2

1 8 6

2 2 3

0

5 0 7

5 , 9 1 3

3 0 4

1 , 1 3 9

5 3

3 9

1 7 5

8 9

0

0

0

8 3

2 3 1

0

3 7 9

4 8

6 6

9 1

1 3 1

0

3

5 5 3

3 6 9

0

0

1 , 5 8 3

1 1 8

0

6 1 7

2 8 1

1 3 3

2 4 5

0

1 , 9 6 2

4

4 1

1 , 4 0 3

0

7 0

1 0 5

1 1

5 7

1 , 3 4 2

3

2 3

2 4 4

1 2 7

0

9 3

6 3 2

1 5 0

5

2 , 5 2 2

3 4 6

3 7 3

7 7 0

0

8 3

0

0

1 1 , 9 8 4

0

5

4 9

0

2 6

7

0

1 1

2 1

1 4 4

0

0

3 , 2 6 9

8 3

9 2

6 7

3 7

4 5

3 2

1 2

0

0

0

3 8 9

0

1 0 4

1 , 2 5 1

1 4 5

6 1

7 1

1 0

4

7 6 0

7 0

0

1 9

1 8 2

6 8 3

1 0 5

7 5 5

1 7 7

2 5 7

4 8 6

0

0

농수산물 총계 7 , 4 0 9 4 1 , 0 3 0 6 , 8 9 4 8 , 4 0 5 1 5 , 8 8 3 5 , 5 3 0

전체 제품군 총계 8 , 2 8 8 , 6 8 42 , 6 5 4 , 1 5 82 , 7 6 5 , 2 5 84 , 2 8 0 , 7 9 33 , 9 4 0 , 5 6 9 2 , 9 4 6 , 6 53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 ) 0 . 1 1 . 5 0 . 2 0 . 2 0 . 4 0 . 2

자료 : Eurostat, 2005



○ 주요 국가 품목군별 대 한국 수출액 ( 2 0 0 5년)
(단위 : 천유로)

1 2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C . N -

c o d e
제품군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태리 네덜란드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살아있는 동물

식용 육류 및 폐기물

수산물

유제품, 계란, 천연꿀

기타 동물성 제품

식물 및 화훼류

식용 채소, 식물

과일, 콩, 레몬류 껍질

커피, 차, 향신료

곡물류

제분 제품, 맥아류, 녹말

지방종자 및 유질과일류

천연수지, 기타식물성 추출물

기타 식물성 제품

동물성, 식물성 지방

가공 육류

설탕 및 과당류

코코아

가공곡물, 녹말, 밀가루 식품

채소, 과일 및 콩가공 식품

기타 가공식품

음료, 주정제, 식초류

식품산업 폐기물

담배 및 연초류

2 , 2 2 1

6 7 8

1 1 4

5 , 1 1 8

7 1

2 3

8 3

5 9

1 , 2 5 2

6

6 , 2 9 6

1 , 4 7 2

7 , 9 0 6

6

1 , 6 3 8

1 3 5

1 , 8 2 6

1 , 3 9 4

2 , 8 4 1

3 8 3

6 , 2 0 9

7 , 8 2 6

1 , 5 2 4

1 , 1 0 3

4

1 4 , 1 1 2

1 , 7 8 9

1 2

1 , 4 9 8

8 5

0

1 , 2 6 3

1 , 5 9 9

0

0

1 5 4

8 1 1

0

4 6 , 2 3 7

2 2 1

5 , 6 1 0

7 6 9

1 0 6

7 , 3 1 7

1 , 9 6 7

2 , 2 4 2

5 5 9

3 2

8 2 2

5 0 , 4 7 4

1 , 9 2 2

5 , 7 1 5

4 9 2

3 2

4 6 0

3 2 2

3 9

1

3 , 5 2 5

2 8 0

6 , 0 7 0

4

3 , 7 5 4

1 , 2 3 8

2 , 7 6 1

7 , 3 6 5

8 , 5 3 4

3 , 5 4 4

1 0 , 5 1 5

4 3 , 8 8 1

4 , 0 4 6

1 , 0 9 1

2 , 0 5 6

5 , 0 5 0

5 , 1 9 3

2 7 8

1 , 1 2 7

2 7

3 5

3 2

2 2 4

0

2 , 5 5 7

3 2 6

1 3 4

1 8

1 , 0 8 8

1 0 , 8 8 0

2 2 6

1 , 0 8 0

8 8 7

3 0

3 , 3 0 6

2 2 9 , 3 1 2

2 , 0 6 2

2 , 1 1 1

6

1 1

4 6 9

1 , 5 7 4

1 6

9 2

1 6 2

2 9

1 , 9 6 2

0

8 5

2 , 5 2 1

1 , 2 2 0

1 8 3

1 7 , 7 6 8

1 0 3

5 9 3

3 6 0

9 , 5 4 6

4 , 7 1 0

6 , 1 9 6

7 , 0 2 4

7 0

0

2 2 5

2 5 , 7 7 5

4 , 9 7 7

1 8 , 7 5 3

6 3 8

7 , 3 9 2

2 9 5

3 3

1 3 9

0

3 8 2

2 , 3 0 3

5 9 8

2 7

2 , 0 5 0

1 3 2

2 , 6 8 6

1 2 , 3 3 6

3 , 2 3 3

1 , 4 5 8

1 2 , 4 4 3

3 , 8 6 5

6 , 7 9 6

1 , 1 8 4

농수산물 총계 5 0 , 1 8 3 8 6 , 3 8 6 1 5 6 , 8 8 8 2 6 8 , 0 3 6 5 4 , 6 9 9 1 0 7 , 7 1 8

전체 제품군 총계 6 , 8 2 7 , 9 5 1 4 0 7 , 6 8 0 2 , 3 9 4 , 6 7 4 2 , 4 0 2 , 9 1 4 2 , 0 4 4 , 3 8 7 2 , 1 3 2 , 8 2 4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 ) 0 . 7 2 1 . 2 6 . 6 1 1 . 2 2 . 7 5 .1

자료 : Eurostat, 2005



○ 유럽연합 주요국 대 한국 주요 농수산물류 수입현황 ( 2 0 0 5년 현재)

(단위 : 천유로)

유럽연합 ｜ 1. 농림수산물의 수출입동향 1 3

국가 제품군 2 0 0 3 2 0 0 4 2 0 0 5

독일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제품 및 조류알 4 3 1

생선, 어패류 1 , 1 5 5 3 , 4 8 4 1 , 2 3 2

곡물 및 곡물 가공식품 5 3 0 4 9 1 5 6 3

야채 및 과일류 5 0 1 6 1 2 7 5 6

기타 가공식품 2 , 0 9 6 2 , 1 8 7 2 , 2 7 8

음료 및 담배류 2 1 1 4 7 5 3 7 4

스페인

육류 및 육가공품 0 0 3 0 5

낙농제품 및 조류알 0 0 0

생선, 어패류 5 5 , 0 9 4 4 3 , 1 5 7 3 7 , 9 8 0

곡물 및 곡물 가공식품 3 6 4

야채 및 과일류 1 9 5 1 1 4 1

기타 가공식품 1 3 4 2 3 9 2 2 4

음료 및 담배류 3 0 2 1 4 0 8 9

프랑스

육류 및 육가공품 5 3 2 8 8 3

낙농제품 및 조류알 0 0 0

생선, 어패류 2 , 9 0 5 2 , 3 2 9 1 , 8 1 4

곡물 및 곡물 가공식품 4 3 7 4 1 2 3 3 3

야채 및 과일류 4 1 7 3 5 2 3 6 4

기타 가공식품 3 4 4 3 8 4 4 8 6

음료 및 담배류 1 , 0 4 8 1 , 1 1 8 2 , 1 4 1

영국

육류 및 육가공품 5 9 8 7 4 1

낙농제품 및 조류알 0 0 1

생선, 어패류 2 , 0 5 3 1 , 9 7 8 2 , 0 3 5

곡물 및 곡물 가공식품 5 3 9 5 3 9 6 7 8

야채 및 과일류 3 6 4 3 6 3 4 0 7

기타 가공식품 2 , 3 1 9 2 , 6 3 0 2 , 2 3 9

음료 및 담배류 3 , 1 9 3 9 , 8 9 7 8 5 2

이태리

육류 및 육가공품 0 0 0

낙농제품 및 조류알 2 0 0

생선, 어패류 1 5 , 8 0 2 1 4 , 1 0 3 1 5 , 2 5 3

곡물 및 곡물 가공식품 1 4 2 5 6 1

야채 및 과일류 8 1 2 0 5 0

기타 가공식품 3 6 7 4 5 9

음료 및 담배류 1 9 1 1 0 3 2

네덜란드

육류 및 육가공품 0 0 1

낙농제품 및 조류알 2 1 2 1

생선, 어패류 1 , 6 5 8 3 4 0 5 7 1

곡물 및 곡물 가공식품 1 0 8 1 1 3 1 4 7

야채 및 과일류 4 9 1 3 5 1 3 8 6

기타 가공식품 1 , 0 5 6 8 3 8 8 6 8

음료 및 담배류 1 5 1 5 3 3 4 8 0



o 유럽연합 주요국 대한국 주요 농수산물류 수출현황 ( 2 0 0 5년 현재)

(단위 : 천유로)

1 4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국가 제품군 2 0 0 3 2 0 0 4 2 0 0 5

독일

육류 및 육가공품 1 5 6 9 6 8 3

낙농제품 및 조류알 3 , 5 4 9 4 , 9 0 5 5 , 1 1 8

생선, 어패류 2 2 1 6 5 9 2 4 4

곡물 및 곡물 가공식품 1 0 , 2 9 7 2 , 3 3 4 2 , 2 5 2

야채 및 과일류 7 6 7 1 , 3 7 6 1 , 4 3 7

기타 가공식품 5 , 3 8 6 1 0 , 0 5 3 7 , 2 4 8

음료 및 담배류 1 3 , 9 6 9 4 , 1 5 8 8 , 7 7 0

스페인

육류 및 육가공품 1 6 6 , 0 7 9 1 4 , 3 0 4

낙농제품 및 조류알 0 8 4 0

생선, 어패류 8 7 6 1 , 6 5 6 1 , 8 1 4

곡물 및 곡물 가공식품 8 5 8 6 5 7

야채 및 과일류 7 , 7 6 0 7 , 9 0 1 8 , 5 4 8

기타 가공식품 4 5 6 3 0 4 2 , 2 0 1

음료 및 담배류 2 , 1 6 5 1 , 7 6 0 2 , 1 8 7

프랑스

육류 및 육가공품 1 7 , 4 9 5 3 9 , 5 3 2 5 0 , 5 8 6

낙농제품 및 조류알 1 3 , 5 9 5 1 2 , 4 8 7 1 0 , 9 8 0

생선, 어패류 1 , 3 7 8 1 , 7 9 1 3 , 0 4 7

곡물 및 곡물 가공식품 3 , 4 5 7 2 , 4 8 2 2 , 1 2 7

야채 및 과일류 3 , 5 2 5 3 , 2 2 0 3 , 9 6 3

기타 가공식품 1 2 , 4 0 6 1 1 , 8 4 9 1 3 , 0 0 1

음료 및 담배류 5 1 , 9 6 4 4 7 , 3 7 5 4 4 , 8 6 3

영국

육류 및 육가공품 8 7 3 , 3 8 3 5 , 0 7 9

낙농제품 및 조류알 3 , 0 8 8 1 , 1 9 6 3 8 3

생선, 어패류 1 3 , 4 0 2 1 6 , 8 6 9 1 6 , 0 4 4

곡물 및 곡물 가공식품 4 , 9 1 4 1 , 7 5 8 3 , 3 5 9

야채 및 과일류 2 0 2 9 1 9 6

기타 가공식품 3 , 2 5 7 2 , 9 9 2 3 , 1 5 9

음료 및 담배류 2 8 4 , 4 3 1 1 9 2 , 7 8 3 2 3 1 , 4 1 4

이태리

육류 및 육가공품 4 2 8 1 4

낙농제품 및 조류알 1 , 2 5 7 1 , 9 0 0 2 , 2 8 5

생선, 어패류 2 8 7 3 6 9 5 6 9

곡물 및 곡물 가공식품 8 , 1 9 2 9 , 8 9 8 7 , 0 6 7

야채 및 과일류 3 , 9 5 8 3 , 9 5 1 4 , 9 4 0

기타 가공식품 3 , 4 7 7 7 , 2 8 0 9 , 0 0 1

음료 및 담배류 5 , 0 7 0 5 , 4 3 1 6 , 4 6 8

네덜란드

육류 및 육가공품 1 1 , 4 9 2 2 4 , 8 0 4 2 5 , 9 0 7

낙농제품 및 조류알 1 1 , 3 8 9 2 7 , 9 3 7 1 8 , 7 5 3

생선, 어패류 5 , 9 0 1 1 0 , 2 4 8 4 , 9 7 2

곡물 및 곡물 가공식품 6 7 7 1 , 8 3 4 1 , 4 6 6

야채 및 과일류 9 4 7 1 , 2 0 9 1 , 7 3 6

기타 가공식품 1 0 , 3 2 4 1 4 , 9 4 9 1 3 , 9 1 1

음료 및 담배류 7 , 5 3 9 3 , 4 1 9 3 , 9 5 2



2. 관세제도

가. 개 요

○ 관세법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유럽연합으로 유입되는 모든 상품

에 적용되며, 운송 및 무역서류를 토대로 상품이 항구에 입항 및 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해당상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세관에 통보되고, 이를

토대로 세관은 상품이 도착했을 때 관련 사항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를

물류의 국고주의라고 하며 유럽연합은 이를 적용. 

○ 유럽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세법은 1 9 9 2년 1 0월 1 2일자 유럽연

합 규정 EEG No. 2913/92 및 이후 수정 및 개정된 규정을 따름. 이

규정은 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 2 4차례의 수정을 거쳐, 이 날짜에 개정

된 규정에 현재까지 통용. 원본 및 수정 본은 인테넷 자료 참조

( h t t p : / / e u r o p a . e u . i n t / e u r - l e x / l e x / L e x U r i S e r v / s i t e / n l / c o n s l e g / 1 9 9 3 / R /

0 1 9 9 3 R 2 4 5 4 - 2 0 0 4 0 5 0 1 - n l . p d f ) .

○ 유럽연합에 상품이 수입될 경우 발생되는 각종 부과금 책정 근기

- 해당상품의 관세부과가액 결정

- 각 제품별 관세율 적용

-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

○ 관세는 표준관세와 양허관세로 구분되고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 및

ACP 국가 등에 적용되는 특혜관세로 구분

○ 관세할당(tariff quota)제도적용

수입물량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수입되는 특

정 물품에 대해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 그것을 초과

유럽연합 ｜ 2. 관세제도 1 5



하 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함. 사전할당제도(미리 저관세 율 적용수량

을 정하여 그 수량을 사전에 할당하는 방식)와 선착순방식 (저관세율

적용수량을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저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의 두가지

가 있음.

○‘9 5년 7월 1일부터 모든 EU 국가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농수산물에 대

하여는 기존의 변동 수입부과금 대신 고정 관세제도 및 양허관세 시행

○ 관세장벽

- 자국의 상품을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제도

중 하나로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입부과금 제도로 수입상품의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제도

- 화란 등 EU 회원국의 경우 회원국 외부교류규범은 대체로 EU 규정

으로 정해져 있으며, EU와 E F TA(European Free Trade Associa-

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 간의 특별조약도 존재

○ 일반 수입관세는 모든 EU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용

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아래 특혜 조건도 적용

-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에 의거한 일반특혜관세 제도( G S P )

- L oḿe 회담 : EU 회원국과 아프리카, 카리브해안국가 그리고 태평양

군도 국가들(ACP 국가)간에 맺은 협정

- 북부 아프리카 연합과 맺은 협정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E U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상품이 수입되었을 때 납부

하게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입신

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토록 규정

- 네덜란드의 경우는 수입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납부 연기제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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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일 까지 연

기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금액과 환급액이 동시에 상계할 수 있

도록 운영

- 농수산물, 식품의 경우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 예, 네덜란드 공산

품 및 서비스 상품은 19%, 농수산물 및 식품 6%. 기타 유럽연합 국

가의 부가가치세율은 아래와 같음

○ 유럽연합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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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표준부가가치세율 감면부가가치세율

벨기에 2 1 6

체코 1 9 5

덴마크 2 5 -

독일 1 6 7

에스토니아 1 8 5

그리스 1 9 9

스페인 1 6 7

프랑스 1 9 , 6 5 , 5

아일랜드 2 1 1 3 , 5

이태리 2 0 1 0

사이프러스 1 5 5 혹은 8

라트비아 1 8 5

룩셈부르그 1 5 6

헝가리 2 0 5 혹은 1 5

말타 1 8 5

네덜란드 1 9 6

오스트리아 2 0 1 0

폴란드 2 2 7

포루투칼 2 1 5 혹은 1 2

슬로베니아 2 0 8 , 5

슬로바키아 1 9 -

핀란드 2 2 8 혹은 1 7

스웨덴 2 5 6 혹은 1 2

영국 1 7 , 5 5



나. 품목별 관세율

□ 유제품

○‘95. 7. 1부터 적용되고 있는 변동수입 부과금(variable import

l e v i e s )은 고정관세(fixed duties)와 양허관세(bound duties)로 구분

되며, EU의 최소 수입가격제는 적용 중단

○ 유럽연합은 예측하지 못한 수입가격변동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

하여 발동가격(trigger price)제도 도입

- 유럽연합 농수산위원회가 세계시장 가격과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이 발동가격( t r i g g e r )보다 수입가격이 10% 낮을 경우 별도의 부과금

적용

○ 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EU 규정 제 2 6 5 8 / 8 7호의 부록에 명시

○ 주요 유제품 관세율

* : GATT - 최소 물량 시장접근 협정, 유럽연합내 협정, 그리고 유럽연합과 협정을 맺고 있는 호

주, 카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터어키, 남아공, 그리고 스위스 산 치즈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됨.

□ 육 류

○ 소, 송아지

- E U로 수입되는 살아 있거나, 도축된 모든 소 및 송아지는 종자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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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관세 ( E u r o / 1 0 0 k g ) 비 고*

○ 버터, 치즈

- 피자용 치즈

- 유장 치즈

- 바르는 치즈

- 푸른색, 녹색 치즈

0% 

1 8 5 . 2

1 8 5 . 2

1 4 4 . 9 0

1 4 9 . 9 0

‘0 0 . 1 . 1부터 시행

8 8년 시행, ‘0 0년 조정

8 8년 시행, ‘0 0년 조정

‘00.1.1 시행



제외하고 관세를 적용하며, 수입되는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가치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Customs Duty) 이외 수입부과금

(Import Ta r i f f )이 부과

- 기존 시행되던 변동 수입부과금은 1 9 9 5년 7월 1일부터 고정 수입부

과금으로 대체되었으며, 차후 연도의 육류에 대한 관세는 1 2개월 전

에 확정되고 쇠고기 마케팅 연도는 당해년도 7월부터 익년 6월말까지

로 규정

- 스위스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는 면세이며, ACP국가로부터 수입되

는 경우 일반 관세 대비 92% 감세 혜택 부여

- 양허관세 : 냉동쇠고기 및 가공목적으로 수입되는 쇠고기에는 면세

또는 관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쇠고기의 가공 상태에 따라 2종류

(System A, B)로 구분하며 이 2 종류는 다른 관세혜택 부여

- 2 0 0 4 ~ 2 0 0 5년 양허관세 적용을 받은 양은 5 0 , 7 0 0톤이며 s y s t e m별

로 아래와 같이 구분

•System A : 40,000톤

•System B : 10,7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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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D e s c r i p t i o n

0102 Live bovine animals

0201 

0202 

0 2 1 0

Meat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Meat of bovine animals, frozen 

Meat and edible meat offal,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edible flours and meals of meat or meat offal

형 태 설 명 양허관세

System A 살코기 최소 20% 함유한 저장용 쇠고기 0 % + 2 0 %

System B 기타 조리 쇠고기 제품 수입부과금 + 20%



○ 소, Veal regime(송아지) 주요 제품군별 관세율

○ 돈육

- 유럽내 돈육수입은 제한적으로 허용. 2004년도 유럽연합 이외의 제

3국가들로부터 수입되어온 돈육량은 4 4 , 3 7 2톤. 2003년 대비 감소했

으나 이는 2 0 0 4년 5월 1일 유럽연합의 확장으로 인한 통계적 차이로

발생

- 유럽내 돈육수입은 무관세 혹은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우루과이 라운드로 변동 수입부과금 제도는 고정 수입부과금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제 3세계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돈육에 대해서는 특

정의 분쇄된 고기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며

차후 연도의 돈육 관세율은 1 2개월 이전에 확정되어 적용

- 양허관세

•E U는 일부 동유럽국가(루마니아, 불가리아)와 신선육, 냉장육 및

전 처리 또는 완전 가공된 돈육의 세금감면을 위한 특별 협약을 맺

고 8 0 %의 관세 감면 혜택 부여. ACP국가에서로부터는 무관세 수

입이 가능하나 수출작업장 승인 문제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는 상황

•또한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유지포함 곡물정책에 대한 보상차원의

G AT T협약에 의거 매년 7 , 0 0 0톤의 신선한 뼈달린 커틀릿 및 냉동

시킨 뱃살부분 돈육은 무관세로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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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관세율 2 0 0 0년 7월 1일자

뼈를 포함한 냉장 혹은 냉동육 176,80 유로/100kg + 12.8%

냉장 혹은 냉동 다리포함 1 / 4절단육 176,80 유로/100kg + 12.8%

다리를 포함하지 않는 냉장육 303,40 유로/100kg +12,8% 

뒷다리 및 다리 윗부분 냉동육 2 2 1 , 1 0유로/100kg + 12,8%

소금 절임 쇠고기 1 6 . 6 %



○ 주요 부위별 고정 수입부과금

○ 양고기

- 우루과이 라운드가 적용되기 전인 ’9 5년까지는 E U국가와 전통적으

로 양고기를 수출하는 국가간에 Voluntary Restraint Agreement

를 체결하였으며, 당시 양고기 수출국가들은 이 조약을 통해 E U로

수출되는 양고기의 물량을 제한 ( E U국가들은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

되는 양고기에 대해 무관세 혜택 부여)

- ’95. 7월 이후에는 이 협정이 수출국가에 대한 양허관세제도로 변경

되었으나, 무관세 혜택은 계속 부여되고 있으며, 양허관세가 적용되

는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양고기에 대해서 관세부과

○ 가금류

- 가금류를 유럽연합에 수입하기 위해 세 가지 종류의 관세가 적용. 즉

고정 수입부과금, 수입품 가치에 대한 일정 관세율(%) 그리고 추가

부과금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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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 0 0킬로당 수입부과금 (유로)

뼈달린 도살육 5 3 6 가공햄 1 , 5 6 8

다리 햄 7 7 8 Luncheon meat 40-80% 7 5 0

건조 소시지 1 , 4 9 4 허리부분 살코기 8 6 9

주요 가금류 제품 관세

제 품 C . N . - c o d e 수입부과금(유로) 관세율( % ) 추가부과금여부

다리없는 육계 신선육 0 2 0 7 1 3 1 0 1 . 0 2 4 / k g - 유

다리없는 육계 냉동육 0 2 0 7 1 4 1 0 1 . 0 2 4 / k g - 유

냉동 육계염장육 0 2 0 7 1 4 1 0 1 . 0 2 4 / k g - 유

다리없는 칠면조 신선육 0 2 0 7 2 6 1 0 0 . 8 5 1 / k g - 유

칠면조, 닭 뒷다리 냉동육 0 2 0 7 1 4 6 0 0 . 4 6 3 / k g - 유

냉동 거위 7 5 % 0 2 0 7 3 3 5 9 0 . 4 8 1 / k g - 유

조리 닭 > 57% 1 6 0 2 3 2 1 9 해당 없음 1 0 . 9 % 무

조리되지 않은 칠명조 가공육 1 6 0 2 3 1 1 1 해당 없음 8 . 5 % 무



○ 가금류 수입쿼터제도

유럽연합에는 몇 가지 가금류 수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 GATT 가금류 수입협정에 관한 쿼터

총 11 , 9 0 0톤에 대하여 4가지 관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일반 관세율의 50% 정도

- 유럽연합 시행 유지포함 곡물류 정책보완 G ATT 협약 쿼터

매년 총 1 8 , 0 0 0톤의 아래 가금육에 무관세 혜택이 주어짐

- 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칠레, 이스라엘, 터어키산 가금류에는 일정

쿼터량에 무관세 혜택이 주어짐

□ 곡물류

○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 적용한 변동 수입부과금 및 수입쿼터제도는‘9 5

년 7월 1일부터 2 0 0 1년 6월 3 0일까지 매년 6 %씩 총 3 6 %가 감소되는

고정관세로 모두 변경

2 2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GATT 가금류 수입협정 쿼터 (1,000kg) (2004년 7월 1일 - 2005년 6월 3 0일)

제품 쿼터양 쿼터 소진율

암탉, 수탉, 병아리 통째 6 , 2 0 0 4,846 (78%)

암탉, 수탉, 병아리 부분 4 , 0 0 0 209 (5%)

다리를 제거한 암탉, 수탉, 병아리 7 0 0 700 (100%)

칠면조 1 , 0 0 0 715 (72%)

유지포함 곡물류 정책보완 GATT 협약쿼터

제품 2 0 0 4년 쿼터양( 1 , 0 0 0 k g ) 2 0 0 4년 쿼터 소진율

브라질산 암탉,수탉, 병아리 7 , 1 0 0 1 0 0 %

태국산 암탉,수탉, 병아리 5 , 1 0 0 1 0 0 %

기타국가 암탉,수탉, 병아리 3 , 3 0 0 1 0 0 %

브라질산 칠면조 1 , 8 0 0 1 0 0 %

기타국가 칠면조 7 0 0 1 0 0 %



- 이때 기준이 된 관세는 ’8 6∼’8 9년까지의 3년간 평균관세이며,

2 0 0 6년현재 적용되는 주요 곡물류의 관세는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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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곡물류 고정 관세 >

제품설명 H . S . - c o d e 관세율(유로/ 1 , 0 0 0 k g )

오트밀 1004 0000 8 9

메밀 1008 10 00 3 7

기장, 조, 피 1008 20 00 5 6

딱딱한 밀로 만든 밀가루 1101 00 11 1 7 2

호밀가루 1102 10 00 1 6 8

옥수수가루(지방 1.5% 이하) 1102 20 10 1 7 3

보리가루 1102 90 10 1 7 1

오트밀가루 1102 90 30 1 6 4

거친곡물가루 (보리) 1103 11 10 2 6 7

거친곡물가루(옥수수) 1103 13 10 1 7 3

거친곡물가루(호밀) 1103 19 10 1 7 1

호밀종자 1103 20 10 1 7 1

보리종자 1103 20 20 1 7 1

호밀종자 1103 20 30 1 6 4

옥수수종자 1103 20 40 1 7 3

밀종자 1103 20 60 1 7 5

가공 오트밀 1104 12 10 9 3

가공 밀 1104 19 61 9 7

가공 보리 1104 19 61 9 7

가공호밀 1104 19 30 1 7 1

가공 옥수수 1104 19 50 1 7 3

몰트 - 굽지 않은 상태

밀가루 상태 1107 10 11 1 7 7

몰트 - 구운 상태

밀가루 상태 1107 20 00 1 5 2

전분가루(밀) 1108 11 00 2 2 4

전분가루(옥수수) 1108 12 00 1 6 4

전분가루(감자) 1108 13 00 1 6 6

전분가루(쌀) 1108 19 00 2 1 6



○ 변동 관세:

- 상기 고정관세 이외에 곡물류에는 변동관세가 적용

- 밀, 호밀, 옥수수에는 G AT T협약에 의거 최고수입가격이 설정. 이 최

고수입가격은 곡물류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중재가격( i n t e r v e n t i o n

p r i c e )보다 55% 높게 책정됨

- 변동관세를 적용하는 배경은 상기 고정관세가 실제적으로 수입최고가

격보다 항상 낮기 때문이며, 실제 유럽 각 항구에서 변동관세를 책정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변동관세 책정기준은 미국의 공식 곡물시장가격에 영향을 받음. 미국

곡물시장 가격은 유럽으로 수입시 운송비가 추가됨

- 변동관세는 유럽연합이 확정한 이론적인 C I F가격과 해당 월에 적용

되는 수입최고가격의 차이임. 이 변동관세는 매일 새롭게 산출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매월 2회 확정되고 공포됨

- 변동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음

□ Oil seeds(유지류)

○ 현재 E U는 올리브유를 위한 올리브 씨를 일부분만 EU 이외의 지역에

서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 씨가 아닌 기름형태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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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 H . S . - c o d e

밀가루 및 섞은 곡물 1001 10 00

단단한 밀

기타 1001 90 91

스펠트 밀, 부드러운 밀, 섞은 곡물 1001 90 99

호밀 1002 00 00

옥수수

씨 1005 10 90

기타 1005 90 00

사탕수수 씨 1007 00 90



○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변동 수입부과금은 모두 고정관세로 대체되었으

며, ‘9 5년 7월 1일 당시 기준이 되었던 관세는 6년동안 총 20% 감소

- 2003년 이후에는 변동없음

□ 당 류

○‘9 6년 E U의 회원국 수가 1 5개국으로 증가할 당시 E U는 매년 8 5 , 4 6 3

톤(브라질 69%, 쿠바 28%, 제 3국가 3 % )에 해당하는 수입설탕에 대

해 감소된 관세를 적용하는 양허관세 도입. 이에 따라 설탕에 대한 관세

는 톤당 9 8 E u r o이며, ’9 5년부터 6년간 20% 감소

□ 신선 과일 및 채소

○ 도입가격체계(Entry Price System)

-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입은 Entry Price System이 적용되며, 이 시

스템은 우루과이라운드 이전 Reference Price System을 대체하는

것으로 제 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증대를 위해 도입

- 신선 과일 및 채소가 Entry Price 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가격

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Entry Price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이

수입가에 해당하는 관세에 수입부가세가 추가로 적용

(수입가와 Entry Price가 현저히 차이날 경우 수입 부과금 최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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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류 고정관세 >
(단위 : Euro/톤)

T y p e B a s e ‘9 6 /’9 7‘9 7 /’9 8‘9 8 /’9 9‘9 9 /’0 0‘0 0 /’0 1‘0 2 /’0 3

Lampante Virgin

Lampante Others

Other Olive Oil

Other Crude oil from olive

All other oil from olives

1 , 5 3 2

1 , 5 5 6

1 , 6 8 2

1 , 3 7 8

2 , 0 0 4

1 , 4 3 0

1 , 4 5 2

1 , 5 7 0

1 , 2 8 6

1 , 8 7 0

1 , 3 7 9

1 , 4 0 0

1 , 5 1 4

1 , 2 4 0

1 , 8 0 3

1 , 3 2 8

1 , 3 4 8

1 , 4 5 8

1 , 1 9 4

1 , 7 3 6

1 , 2 7 7

1 , 2 9 6

1 , 4 0 2

1 , 1 4 8

1 , 6 6 9

1 , 2 2 6

1 , 2 4 5

1 , 3 4 6

1 , 1 0 2

1 , 6 0 3

1 , 2 2 6

1 , 2 4 5

1 , 3 4 6

1 , 1 0 2

1 , 6 0 3



□ 가공 과일 및 채소

○ 가공 과일 및 채소에는 일반관세 이외에 설탕을 포함하기 때문에 설탕

함유량에 따라 추가로 수입부과금이 부과

○ 최소 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s)

- 가공 과일 및 채소의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최소 수입가격

(Minimum Import Prices)이며, 이 가격은 매년 신규로 책정되고

유럽의회 결정사항 2 2 0 1 / 9 6에 따라 가공된 체리, 건포도( c u r r a n t ,

sultannas and raisins)등에 적용, 이 최소 수입가격이 유지되지 않

은 경우 수입관세 이외에 수입부과금 부과

- 그러나 건조된 체리 및 포도에 적용되는 최소 수입가격은 2 0 0 0년 폐

지되었고, UR 협약 제 5조에 의거 EU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H S

code 2008.3019, 2008.9921, 2009.9071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

해서는 추가로 관세 부과

○ 양허관세 : EU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허관세 도입

- 일반관세 이외에 하향 조정된 양허관세가 폴란드, 중국, 루마니아, 불

가리아산 저장 버섯에 적용

- 중국산 마늘은 월 1 , 0 0 0톤 쿼타제 적용

○ 설탕함유 제품에 대한 수입 부과금

- 일반적인 수입관세 이외에 설탕을 함유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수

입부과금이 부과, 이 수입부과금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발효된 당

시 E U와 세계시장의 백설탕 가격의 차이금액 기준 산정

□ 수산물

○ 수산물을 화란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E U시장과 마찬가지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이 규제되나, 수입관세는 인하될 수도 있고 개발도

상국에게는 영세율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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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관 세 는 W T O회 원 국 과 최 혜 국 들 (MOST FAV O U R E D

C O U N T R I E S,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우루과이라

운드와 개정된 일반특혜관세( R G S P )의 영향으로 개발도상국들은 관세

인하 혜택

○ 관세의 인하는 수입된 상품의 상태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자국어획(생산)량이 많은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높게 책정

○ 주요 수산물의 관세율

※ 수산물의 관세 인하혜택은 다음의 국가들에게 부여

ACP 국가들, EU회원국의 식민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모로코,

알제리, 튜니지아, 이스라엘, 사이프러스, 터어키, 보스니아, 크로아치

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슬로

바키아

○ 대부분의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이 12%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WTO 관세쿼타( TARIFF CONTINGENT)는 신선한 참치, 공업용 신

선생선, 냉동청어, 냉동참치, 냉동메를루사포, 건조 및 염장 대구에 적

용되며 쿼타가 소진된 경우에는 일반관세율이 적용, 참치류의 경우 조

제 다랑어(25%), 신선 다랑어(22%) 신선 냉장 참 다랭이(22%) 등을

제외하고는 무관세

○ 어획제한이 적용되어 있는 인기 어종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

정기간이 설정되며, 이 경우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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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관세( % ) G S P국가관세( % ) A C P국가관세( % )

냉동생선

냉동새우 및 참새우

냉동 문어

가공 및 저장 생선

0 - 1 5

1 2 . 0

8 . 0

2 0 - 2 5

2 - 6 . 6

3 - 8

2 . 2 - 6

0 - 2 2 . 5

0

0

0

0



다. 원산지 규정

○ 개 요

공정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

해 원산지 표시 중요시

○ 원산지 규정의 목적

- E U의 관세법 적용(예외: 쌍방협약 또는 시장조정을 위한 특혜관세가

적용된 경우)

- 반덤핑관세 및 수입할당 같은 다른 관세법 적용

-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발행되는 원산

지 증명서는 일반적인 원산지 이외에 EUR.-1 Certificate가 있는데,

이 증명서는 제 3의 수출국 세관이 발행하며 이를 통해 수입 유럽연

합 회원국에서 관세 인하 혹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E U R . - 1

C e r t i f i c a t e를 세관이 접수하기 전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관세법에서는 특혜국의 원산지규정과 일반 원산지규정을 따로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 원산지 규정에 해당

○ 원산지 종류

• 수출국에서 원자재부터 최종 상품까지 생산한 경우

- 해당국가에서 채취된 천연 재료

- 해당국가에서 수확된 곡물

- 해당국가에서 키운 동물

- 해당국가에서 키운 동물로 만든 상품

- 해당국가에서 획득한 수산물 및 수렵물

- 해당국가에 등록되어있고 그 국적 깃발을 단 선박이 공해상에서 획득

한 수산물 및 기타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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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한 수산물 및 기타 생산물로 생산된 상품 중 생산 설비를 갖춘 선

박에 있는 경우. 이 선박은 윗 항과 같은 등록조건을 갖춰야 함

- 공해상 해저( S e a b e d )에서 획득된 생산물. 이는 해당국가가 특정 해

저에서 작업할 수 있는 어획권이 있을 경우에 가능

- 생산공정중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기물 그리고 생산물중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 것들 중 해당국가에서 모아 원자재 추출에만 사용되는 것

- 상기 언급한 내용과 연관된 상품이거나 그 부산물

※ 이상에서 해당국가란 영해 포함

•수출국에서 마지막 공정만 마친 경우

- 2개국 이상에서 한 상품의 생산과 관련되었을 경우, 그 상품의 원산

지는 최종공정을 마친 국가

- ‘공정’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상품생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생산단계

를 포함해야 하며,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더욱 자세히 규

정, (생산 공정을 통해 완료된 부분이 차지하는 가치가 총 상품 가치의

1 0 %를 넘어야‘공정’으로 인정)

○ 최종 생산지 위장수법

- 이미 앞서 언급한 내용의 예외적인 상황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특정

생 산공정을 특정 국가에서 실행함으로써 그 곳을 원산지로 둔갑시키

는 수법, 이런 방법을 통하여 반 덤핑 관세를 피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이것이 원산지를 둔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지난

라. 관세법 위반시 제재조치

○ 고의적인 관세법 위반 시 수입제재조치를 비롯한 과거 세무관계 조사를

통해 원천적인 면까지 장기적으로 조사하며, 현지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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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위반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 시장개척단계에는 정보 부재로 인해 위반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

는 업체들간의 정보교환 및 고의적인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인해

관세법 위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수입된 상품의 샘플링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s h i p -

back 혹은 폐기처분과 같은 조치 수반

- 표기된 함유물 이외의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 육류 및 수산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검역증이나 위생증명서가 구

비되지 않는 경우

- 수입금지 품목

마. 통관제도

유럽연합 회원국은 공동관세율 (Common Customs Ta r i f f )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관세 역시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수입부과세 및 부가가치

세는 국가별로 다르고,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세관 및 통관절차, 구비서류

등은 각 국별로 서를 다를 수 있으며, 네덜란드 통관제도는 다음과 같음

○ 세관 조직 및 주요세관

- 네덜란드 세관은 재정부 산하기관이며, 국세청 소속

- 세관 조직은 최고 상부기관으로 관세국이 로테르담에 위치하고 있으

며 그 산하에 지역관할 7개의 지국 및 3 5개의 지소로 구성

- 주요 세관 : Amsterdam, Arnhem, Groningen, Hoofddorp,

Roermond, Roosendaal, Rot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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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 수입업체는 물건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 상업용 송장, B/L, 패킹

리스트 및 기타 수입허가서(검역증명서 등) 운송회사 또는 통관을 전

담하는 회사에 의뢰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관세를

납부한 후 통관

- 네덜란드로 수입된 물건들은 일단 보세창고에 단기 혹은 장기 보관되

며, 단기 보관용 보세창고는 운송회사나 통관 전문업체들이 이용하며

해상운송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후 4 5일, 육로나 항공 송 수입품은

2 0일간 보관할 수 있고, 장기 보관 보세창고의 경우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수입신고서 종류 :

·T1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하는 경우 사용, 예) 제 3국(유럽

연합 회원국 포함)에 수출하는 경우 마지막 인수자가 해당국

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통관을 보세창고에 임시 보

관한 후 제 3국에 운송하는 경우에도 T1 수입신고서 작성.

·T2 : 관세를 부담하고 통관하는 경우 모두 이 양식 사용

- 통관 소요시간은 2 - 3일내 가능

- 관세 고정제도 : 네덜란드 및 유럽연합 회원국 들에는 소위“B i n d i n g

Tariff Information”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업자와 해당국의 관세

당국이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6년간 고정시키는 제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HS code별도 고정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하여 6년간 고

정 관세를 고정시킴으로써 수입업자는 관세율 등락으로 인한 위험부

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관세당국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6년간

고정된 관세율은 6년 후 다시 동 기간 연장 가능

- 온라인 통관제도 : 최근 유럽연합국가 들은 정기적으로 제 3국으로부

터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들을 위하여 온라인 통관제도를 운영하

고 있으며, 이 온라인 통관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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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각종 수입신고서 작성 불필요

·2 4시간 통관신청 가능

·신속, 정확한 수속과 원활한 통관업무 가능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온라인 통관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

한 후 세관이 제공하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직접 또는

통관업자를 통해 온라인 통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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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검사제도

가. 검역제도

○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농수산물에는 식물의 위생상태, 식품의 위생, 동

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그리고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EU 대처 강화

○ 유럽연합 회원국의 검역에 관한 최고 중앙기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

치한 Food and Veterinary Office이며,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 3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 감독

○ 실제 제품에 대한 검역은 회원국 검역당국에서 담당

1) 식물검역제도

○ 식물의 병충해나 미생물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7 6

년 1 2월 2 1일 E U규정 7 7 / 9 3 / E E C에 명시,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식

물검역국은 수입되는 식물들의 검사와 병리 유전인자 및 미생물의 발견

및 조절을 담당

○ EU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물은 수출국의 공인 식물검역국의 검

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 검역증을 근

거로 하여 세관은 수입품의 통관을 허가하며, 수입품의 수취인은 이 사

실을 식물검역국에 신고하여 수입검역 시행

○ 수입검역의 목적은 수입된 식물에 병이나 박테리아 등의 잔존여부를 파

악하는데 있으며 병이나 박테리아 등이 발견되는 경우 유해여부를 판단

하는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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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화훼, 구근, 과일, 종자, 묘목, 씨앗, 접

목목재 등이며 식물검역증의 발급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럽연합 회권국 또는 수출국, 원산지 국가의 공인 식물검역국에 의

해 발행

- 선적전 1 4일 이내에 발급

- EU 회원국의 공식어로 기재

- 도장이나 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이핑할 것

- 식물학명 사용 및 식물원산지 기재

- 검역증명서 사본의 경우“C o p y”혹은“D u p l i c a t e”라는 스탬프를 첨

가하여야 함

- 식물검역국의 도장과 위임자의 이름, 사인 기재

- 삭제부분이 없어야 함

○ E U내의 보호지역에 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해당 식

물이 보호지역으로 수출된다는 사항 표시

○ 식물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가 부재인 경우에는 물품을 반송시키거나

수입자와 상의하여 폐기조치, 단, 수입업자는 수출국에 검역증명서를

재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며 재발급 검역증명서에 공식적으로 재검역증

명 번호, 날자 기재, 수출국의 식물검역국에 이에 대한 하자 요인 통보

2) 동물 및 수산물 검역

○ E U회원국에 육류 및 수산물을 수출하려면 수출국의 수출업자/작업장

은 해당국가의 검역당국에 생산 및 가공처리 과정 공개

- 수출국의 당국은 검역관련 모든 사항(검역기관의 기능 포함)을 E U

위원회에 보고

- E U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해

당국에 책임자를 파견하여 수출업자/작업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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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일정기간 혹은 영구 수출허가 발급

- 만일 검역제도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EU 위원회는 제 3

국의 공식적인 검역기관에 검역 위임

- 제 3국의 공인 검역기관은 해당국가의 수출업자/작업장이 내부검역

을 철저히 시행하는지 감독할 책임 부여

- 또한 이 검역기관은 EU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생산하는 해당

국의 수출업자/작업장 리스트를 E U위원회에 제출

- 이러한 경우 제3국의 수출업자들에게 EU 회원국에 수출을 할 수 있

는 EU 등록번호 부여

○ 육류의 경우 수출국가는 유럽연합규정( 9 7 / 2 2 2 / E G와 9 8 / 2 4 6 / E G )에

의한“동물건강위생법”및 9 7 / 5 6 9 / E G와 9 8 / 3 4 6 / E G규정에 의한“국

민 건강위생법”에 명시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에 한해 유럽연합

으로 육류수출 가능(한국업체는 없음)

3) 식품에 대한 검역

○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럽연합 규정( 8 9 / 3 9 7 /

E E C )에 검역에 대한 규정 명시, 이 규정에는 식품의 검역, 첨가제, 비

타민 및 미네랄 요구량 등을 규정. 검역대상은 생산에 이용된 원재료,

반 가공상품, 완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청결도, 보관상태까지 확대

○ 샘플 분석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인 실험실에서 시행

■ 불합격품에 대한 처리 절차

○ 위생검사 불합격시

- 발신자에게 환송 조치

- 검사기관 관리하에 폐기 조치

- 검사기관 관리하에 제 3국으로 방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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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 불합격시

- 발신자에게 환송 조치

- 검사기관 관리하에 폐기 조치

- 검사기관 관리하에 제 3국으로 방출 조치

- 관련업자에 의해 재작업 가능

나. 검역유형(수산물)

○ EU 위원회에서는 국가군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검역을 시행하고 있

으며, 한국의 경우 2번째에 속하며 비교적 관대한 국가군으로 분류

- 유럽경제 구역 국가군

EU 회원국 외에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포함, 이들 국가는 EU 규

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로부터 E U로 수입되는

것은 EU 내부거래로 간주되며 ' 9 9년 1월 1일 부터 위생증명서 미

제출

- Perfect harmonized 국가군(EU 영구등록 국가군)

EU 위원회에 의해 특별 수입규정이 제정된 국가군으로 알바니아, 아

르헨티나,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카나다,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스토니아, 에쿠아도르, 파로오제도, 필리핀, 감비아, 가나, 과테말

라, 인디아, 인도네시아, 아이보리 코스트, 일본, 마다가스카, 말레이

시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멕시코, 뉴질랜드, 나이제리아,

페루, 러시아, 세네갈, 싱가폴, 대만, 탄자니아, 태국, 튜니지아, 우루

과이, 남아공, 한국

- Temporary harmonized 국가군(EU 임시등록 국가군)

해당국가의 관련 기관이 E U에 EU 91/493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보

증을 제출한 경우로 국가군 2에 들어가기 직전의 국가들이 해당

알제리, 앙골라, 안티구아 및 버뮤다, 아제르바이쟌, 바하마, 베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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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스타리카, 사이프러스, 에리테리아,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

아, 가봉, 그린랜드, 온두라스, Guinee Conaky, 항가리, 홍콩, 이

란, 이스라엘, 자마이카, 카메룬, 케냐, 코로아치아, 리투아니아, 라

트비아, 말타,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니

카라구아, 뉴우칼레도니아, 우간다,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 뉴우기

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솔로몬제도,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수리남,

토고, 체코, 터어키, 베트남, 베네주엘라, 미국, 짐바브웨, 스위스

- Not harmonized 국가군(미등록국가군) 

‘9 8년 7월 1일 부터 국가군 4는 수산물 수입에 대한 금지국

다. 한국산 농수산물 검역현황

○ 한국산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E U위원회는‘0 6년 8월 2 3일 현재 다음의 한국수산물 생산업체에 대

한 수입 승인

○ 등록은 3가지 종류로 구분. 즉 Factory Vessel (선상 가공공장) ,

Freeze Vessel (냉동선) 및 Processing Plant (가공수출 작업장). 선

상 가공공장 및 냉동선의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별로 등록번

호를 받아야 함.

○ 수출가공공장의 경우 유럽연합의 소비자 보호 및 공중, 동물 위생검역

국의 위생검사를 신청하고 이 검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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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선상가공공장 (FV) 및 냉동선(ZV) 등록현황 ( 2 0 0 6년 8월

2 3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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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업명 구분

1 Kumwoong Fisheries Co., Ltd F V

2 Dongwon Industries Co., Ltd F V Z V

3 Silla Co., Ltd F V Z V

4 Sajo Industries Co., Ltd F V Z V

5 Hamsung Enterprise Co., Ltd F V Z V

6 Shipping-Land Co., Ltd F V Z V

7 Daerim Corporation F V

8 Dongbaeg Fisheries Co., Ltd F V

9 Samyoung Fisheries Co., Ltd F V

1 0 Goldenlake Co., Ltd F V

1 1 Dukwoo Fisheries Co., Ltd F V

1 2 Seokyung Corporation F V

1 3 Dongyang Fisheries Co., Ltd F V

1 4 Dooan Fhsheries Co., Ltd F V

1 5 Kummyeong Fisheries Co., Ltd F V

1 6 Poonglim Fisheries Co., Ltd F V

1 7 Insung Corporation F V

1 8 Misan Co., Ltd F V

1 9 Seohae Fisheries Co., Ltd F V

2 0 Rasa Trading Co., Ltd F V

2 1 Daehyun Fisheries Co., Ltd F V

2 2 Ixthus Marine Co., Ltd F V

2 3 Toolees Co., Ltd F V

2 4 Kumpyeong Fisheries Co., Ltd F V

2 5 Mirae Marine Co., Ltd F V

2 6 S&H Co., Ltd F V

2 7 Dongbang Fisheries Co., Ltd F V

2 8 Tongyoung Industries, Co., Ltd F V

번호 기업명 구분

2 9 Daewoong Fisheries Co., Ltd F V

3 0 Sea World Corporation Co., Ltd F V

3 1 Sangji Fisheries Co., Ltd F V

3 2 Sunmin Fisheries Co., Ltd F V

3 3 Kosac Trading Co., Ltd F V

3 4 Haena International Co., Ltd F V

3 5 Samshin Fisheries Co., Ltd F V

3 6 Hai Wang Products Co., Ltd F V

3 7 Seo-Dong International Co., Ltd F V

3 8 Taehung Fishery Co., Ltd F V

3 9 Kyung Tae Co., Ltd F V

4 0 Seolim Fisheries Co., Ltd F V

4 1 Seongkyung Fisheries Co., Ltd F V

4 2 Dongnam Co., Ltd F V

4 3 Nansung Shipyard Co., Ltd F V

4 4 Sejin Fishery Co., Ltd F V

4 5 Inter Burgo Co., Ltd F V Z V

4 6 Caris Fisheries Co., Ltd F V

4 7 Dae Hyun Fisheries Co., Ltd F V

4 8 Kyung In Marine Co., Ltd F V

4 9 Inter Tuna F V

5 0 Jinbo Fisheries co., Ltd F V

5 1 Boyang Ltd F V

5 2 Seohyun Corporation F V

5 3 Oyang Corporation Z V

5 4 Booyang Fisheries Co., Ltd F V

5 5 Juahm Industries Co., Ltd F V

5 6 Buyoung Corp. Z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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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출 작업가공공장 (PP) 등록현황 ( 2 0 0 6년 8월 2 3일 현재)

번호 기업명 구분

1 Dongwon F&B Co., Ltd P P

2 Shila Sea Food Co., Ltd P P

3 Sungjin Fishery Co., Ltd P P

4 Youngsin Fisheries Co., Ltd P P

5
Sungjin Fishery Co., Ltd (Pusan

P l a n t )
P P

6 Samjin Globalnet Co., Ltd P P

7 Heechang Trading Co., Ltd P P

8 Daihung Mulsan Co., Ltd P P

9 Samhong Industrial Co., Ltd P P

1 0 Daehu Enterprise Co., Ltd P P

1 1 Hansung Food Co., Ltd P P

1 2 Central Fishery Co., Ltd P P

1 3 Kumhae Corparation P P

1 4 Samho F&G Inc. P P

1 5 Hansung Fishery Co., Ltd P P

1 6 Shinjin Mulsan Co., Ltd P P

1 7 Dongrim Foods Co., Ltd P P

1 8 Sungjin Trading Co., Ltd P P

1 9 Sam Fishery Company P P

2 0 Yanpo Foods Co., Ltd P P

번호 기업명 구분

2 1 Cosis Co., Ltd P P

2 2 Cahmson Foods Corporation P P

2 3 Dae Il Fisheries Co., Ltd P P

2 4 F&F Corporation P P

2 5 Haejin Co., Ltd P P

2 6 Nam Sun Fisheries Co P P

2 7 Daesang Corporation (Hupo Plant) P P

2 8 Sewoong Fisheries Co., Ltd P P

2 9 Whiz Food Corp. P P

3 0 Everbluesea Co. P P

3 1
Dongwon Industries Co., Ltd

(Pusan Plant)
P P

3 2 Wondong Mulsan Co. P P

3 3 Daejin Food Co., Ltd P P

3 4 Daione Food Co., Ltd P P

3 5
Daesang Corp. First Factory in

J o o n g b u
P P

3 6
Kyung-in Bukbu Fisheries

Cooperatives Frozen Plant
P P

3 7 Jangwon Sea Food Co., Ltd P P

3 8
Daihung Mulsan Co., Ltd (Geoje

F a c t o r y )
P P

3 9 Boram Corporation P P

4 0 Wooyoung Fishery Co., Ltd P P

○ 중개인을 통한 거래관습으로 인해 한국산 농수산물의 검역시 큰 문제점

은 현재까지 전무



4. 식품위생제도

가. 검사제도

1) 개요

○ 유럽내로 들어오는 식품류에 대해서는 E U에서 정해 놓은 통합법령

( 9 0 / 6 7 5 / E E G )을 따르며, 독일이 최종 목적지인 상품일지라도 검사를

독일국경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입항지에서 최종 검사까지 실시

○ ' 9 3년 1월 1일부터 E U회원국간의 국경선이 개방된 이후 자국을 거쳐

인근 회원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검역 더욱 강화

○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모든 과정의 식품의 위생상태에 관한 규

정은 유럽연합 규정 9 3 / 4 3 / E E C에 명시

2) 위생검사

○ 유럽통합 이후 각 회원국간 무역거래가 자유화되면서 위생검사는 더욱

강화되었고, 일단 EU 내로 들어온 식품은 도착지에서 충분한 검사를

거친 후 도착국 뿐만 아닌 인근 회원국으로도 운송

○ 검사시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상품의 성분( E U불허가성분), 잔

유량, 품질 그리고 라벨링 등에 역점을 두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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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의 식품위생검사 기준 >

E  U 독 일 화 란 프 랑 스

농약잔류량, 

최대잔류량
특별법 특별법 특별법 특별법

( M R L . s ,

M a x i m u m

residue level)

새로운 최대 잔류

허가규정 계속

추가 및 개정

새로운 최대 잔류

허가규정 계속

추가 및 개정

새로운 최대 잔류

허가규정 계속

추가 및 개정

새로운 최대 잔류

허가규정 계속

추가 및 개정



나. 검사기준

1)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항은 E U규정 9 5 / 2 / E E C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이 규정은 인공색소와 과당제의 사용을 제외한 방부제 등 기타 식품 첨

가물에 대한 규정 포함

○ 과거에는 식품에 사용되는 색소에 관한 등록 및 규정이 EU 국가 마다

달랐으나 현재는‘9 4년에 마련된 E U규정 Directive 94/36/EC에 의

해 통일되었고, 자연(N), 인공(S), 자연유사색소( N I )로 구분하여 표시

○ E 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첨가물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결과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수입업자에게 모든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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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U 독 일 화 란 프 랑 스

중금속오염
카드뮴과 납에

대한 규정

중금속에 대한

별도 국내법규

없음

베네룩스3국의 납, 

수은, 카드뮴에

대한 제한법규

중금속 국내법

비료오염

n i t r a t e

시금치, 상치류에

대한 n i t r a t e

잔류량 제한

유럽연합 규정

적용 추가 국내

법규 없음

유럽연합 규정

적용 및 붉은

순무, 서양 상치

등에 국내법 적용

유럽연합 규정

적용 추가 국내

법규 없음

미생물오염

땅콩류 및 건조

과일에 대한

m y c o t o x i n e s

( a f l a t o x i n s )

유럽연합 규정

및 국내aflaonins 

법규 적용

유럽연합 법규 및

국내 최대 허가량

법규

유럽연합 규정 및

국내 aflatoxins 

최대 허가량 법규

적용

식품첨가물
방부제 사용에

대한 조건 적용
좌동 좌동 좌동

방사능 오염
최대 허가량

기준 적용
좌동 좌동 좌동

쓰레기 처리

및 포장
특별규정 좌동 좌동 좌동



< EU에서 허용되는 식품첨가 색소 >

○ 색소를 포함할 수 없는 식품

- 미가공 식품, 병포장 물, 우유(초코우유, 파스퇴르우유, 발효우유, 버

터우유), 크림, 크림파우더, 계란, 밀가루, 빵류, 파스타, 설탕

(allmono-and disaccharides), 토마토 소스, 과일 쥬스 및 과일넥

타, 캔이나 병에 포장된 과일 및 야채, 잼, fish, molluscs, and

c r u s t a c e a n s (갑각류), 육류, 가금류, 코코아제품, Roasted coffee,

tea, chicory, 소금, 소금대용품, 양념류, 와인, Wine vinegar, 꿀,

Malt and Malt products, 숙성 치즈, butter from sheep and

g o a t s’milk 등

○ 색소를 용해 및 희석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유럽연합 각 회원국은 이에 대한 허가를 직접 할 수 있음.

- Sodium carbonate and sodium hydrogen carbonate, sodium

chloride, sodium sulphate, glucose, lactose, sucrose, dextrins,

starches, ethanol, Glycerol, sorbitol, edible oils and fats,

beeswax, water.

○ 인공색소(Synthetic or Artificial Colours)

- 자연에서 추출된 색소가 아닌 화학처리에 의한 색소로 S u n s e t

Ye l l o w, Tartrazine, Carmoisine 등이 있음.

- 인공색소의 허용은 식품에 사용되는 색소에 관한 EU 규정 제 9 1 / 3 6

/ E C에 따름

○ 자연유사색소(Nature-identical Colours)

- 이 자연 유사색소는 화학처리에 의해 생산되며 주로 식품(예, β-

carotene) 및 n o n - f o o d (예, iron oxides)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색깔

과 비슷한 색소

- 자연유사 색소중 가장 많이 응용되는 색소는 β- c a r o t e n e ( Ye l l o w

4 2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Orange Color)으로 주로 Soft Drink, Yellow Fat 등에 사용

○ 자연색소(Natural colour)

- 자연색소는 인공색소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식품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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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부제 사용허가기준 >

E N o N a m e Food Stuff Maximum Level

E 2 3 0 Biphenyl, diphenyl
Surface treatment of cirtrus

f r u t s
7 0 m g / k g

E 2 3 1 Onhophenyl phenol
Surface treatment of cirtrus

f r u t s
12mg/kg(individualy or

E 2 3 2 Sodium orhphenylhenol
in combination

e x p r e s s e d

as orthphenyl

3 m g / k g

1 0 m g / k g

E 2 3 3 T h i a b e n d a z o l e
Surface treatment of cirtrus

f r u t s

- cirtrus fruits 6 m g / k g

E 2 3 4 N i s i n - bananas

- Semolina and Tapioca

Puddings and similar

p r o d u c t s

- ripened cheese and

processed cheese

- clotted cream

- Mascarpone

3 m g / k g

3 m g / k g

1 2 . m g / k g

1 0 m g / k g

1 0 m g / k g

E 3 0 0 Ascorbic acid Forzen and deep-frozen no more than necessary

E 3 0 1 Sodiun ascorbate Unporcessed fruit and

E 3 0 2 Calciun ascorbate V e g e t a b l e s

E 3 3 0 C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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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Common Name S o u r c e

E 1 0 0

E 1 0 1

E 1 0 2

E 1 0 4

E 1 1 0

E 1 2 0

E 1 2 2

E 1 2 3

E 1 2 4

E 1 2 7

E 1 2 8

E 1 2 9

E 1 3 1

C u r c u m i n

(i) Riboflavin

(ii) Rivoflavin-5'-phosphate

T a r t r a z i n e

Quinoline Yellow

Sunse Yellow FCF, Orange Yellow S

Cochineal, Carninic acid, Carnime

Azorubine, Carmoisine

A m a r a n t h

Ponceau 4R, Cochincal Red A

E r y t h r o s i n e

Red 2G

Allura Red AC

Patent Blue V

N

N I

N I

S

S

S

N

N

S

S

S

S

S

S

E N o N a m e Food Stuff Maximum Level

E 4 7 3
Sucrose esters of fatty

a c i d s
Fresh fruits no more than necessary

E 4 7 4 S u c r o g l y c e r i d e s Surface treatments

E 9 0 1
Beewax, white and

y e l l o w
Fresh cirtrus fruits no more than necessary

E 9 0 2 Candelilla wax Melons, apples and pears

E 9 0 3 Carnauba wax (surface treatment only)

E 9 0 4 S h e l l a c

E 9 1 2 Montan acid esters Fresh citus fruits no more than necessary

E 9 1 4
Oxidized polyethylene

w a x
(surface treatment only)

< EU내에서 허가된 색소첨가물 >

○ 구분 : 자연(N), 인공(S), 자연유사색소( N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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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Common Name S o u r c e

E 1 3 2

E 1 3 3

E 1 4 0

E 1 4 1

E 1 4 2

E 1 5 0

E 1 5 0 a

E 1 5 0 b

E 1 5 0 c

E 1 5 0 d

E 1 5 1

E 1 5 3

E 1 5 4

E 1 5 5

E 1 6 0 a

E 1 6 0 b

E 1 6 0 c

E 1 6 0 d

E 1 6 0 e

E 1 6 0 f

E 1 6 1 b

E 1 6 1 g

E 1 6 2

E 1 6 3

E 1 7 0

E 1 7 1

E 1 7 2

E 1 7 3

E 1 7 4

E 1 7 5

E 1 8 0

Indigotine, Indigo carmine

Brilliant Blue FCF

Chlorophylls and Chlorophyllins

(i) Chlorphylls

(ii) Chlorphyllins

Copper Chlorophylls and Chlorophyllines

(i) Copper chlorophylls

Greens S

C a r a m e l

Plain caramel  

Caustic sulphite caramel

Ammonia caramel

Sulphite ammonia caramel

Brilliant Black BN, Black PN

Vegetable Carbon 

Brown FK

Brown HT 

(i) Mixed Carotenes

(ii) β- c a r o t e n e

Annatto, Bixin, Norbixin

Paprika extract, Capsanthin Capsarubin

L y c o p e n e

β- a p o - 8 ' - c a r o t e n a l

Ehyl ester of β-apo-8'-carotenic acid

L u të in

C a n t h a x a n t h i n

Beetroot red, Betanin

A n t h o c y a n i n s

Calcium carbonates

(i) Calciun carbonate

(ii) Calcium hydrogen carbonate

Titanium dioxide

Iron oxides, iron hydroxides

A l u m i n i u m

S i l v e r

G o l d

Litholrubine BK

S

S

N

N

N

N ( N I )

S

N

S

N

S

S

N ( N I )

N ( N I )

N

N

N

N I

N I

N

N I

N

N

N I

N I

S



2) 살충제 잔류 허용치

○ EU 회원국에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은 농약 잔류허용에 대한 규정준수

○ EU 규정 7 6 / 8 9 5는 살충잔류 허용치에 대한 최초의 규정이며 이후 계

속하여 the Official Journal of EU에 발표되는 새로운 EU directive

에 의해 변동 및 추가

○ EU directive 76/895이후 변동 및 추가된 E U의 살충제 잔류와 관련

된 규정은 1 9 9 0년에 관련 통합 규정( 9 0 / 6 4 2 / E E C )이 마련되었고

2 0 0 6년 1월 2 6일 현재까지 총 4 9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적용되는 통

합규정은 2 0 0 6 / 4 / E C임

○ 또한 90/642/EEC 통합규정은 2 0 0 5년 3월 1 2일까지 1 2차례의 수정

을 거침

○ 주요 농약잔류 허용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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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No. Pesticides(Common Name) Maximum Levels[Inmg/kg(ppm)]

1 5 / 6 0 a m i t r o l e 0 . 0 5

a r a m i t e 0 . 0 1

a t r a z i n e 0 . 1

a z i n p h o s - e t h y l 0 . 0 5

nil : root vegetables, except celeriac

1 5 / 4 2 a z i n p h o s - m e t h y l 0.5 : other products

6 / 2 0 b a r b a n 0 . 0 5

6 0 9 / 2 1 b i n a p a c r y l nil : carrots

0.3 : other products

c a p t a n 1 5

6 / 1 1 c a b a r y l 2.5 : apricots, apples, pears

peaches, grapes, plums

salads, cabbages, cauliflowers

6 2 0 / 6 c h o r b e n s i d e 0.01, 0.05:육류/유제품, 0.01 :과일, 0.1:차/ h o p s

6 2 0 / 4 c h l o r f e n s o n 0.01, 0.1:차/ h o p s

c h l o r b e n z i l a t e 0.02, 0.1:차/hops, 0.1:육류/유제품/달걀

6 / 2 2 c h l o r o x u r o n 0 . 0 5

1 5 / 3 3 d e m e t o n - S - m e t h y l 0.4,  0.05: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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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No. Pesticides(Common Name) Maximum Levels[Inmg/kg(ppm)]

singly or combined

nil : carrots

1 5 / 4 9 o x y d e m e n t o n - m e t h y l 0.4 : other products(calculated as demeton-

S-methyl sulphone)

6 / 1 9 d i a l l a t e 0.05,  0.1: 차/hops,  0.2:육류/유제품

6 0 7 / 2 4 d i c h l o r p r o p 0.05,  0.1: 차/ h o p s

1 5 / 5 5 d i m e t h o a t e 0.02,  2 : 올리브, 1: 캐비지, 0.3 : 곡류

o m e t h o a t e 0 . 4

6 0 9 / 2 3 d i n o s e b 0.05,  0.1: 차/ h o p s

d o d i n e 0.2 : fruits

nil : other products

6 0 2 / 3 3 e n d o s u l p h a n 0.5 : citrus, 0.1: nuts, 0.05:곡물/과일, 0.3: 사과/배

6 0 2 / 3 2 E n d r i n 0.01,  0.1:hops, 0.05: meat, 0.0008 : 유제품

1 5 / 5 6 f e n c h l o r p h o s 0 . 0 1

1 5 / 5 8 f e n i t r o t h i o n 0 . 5

1 5 / 6 1 f o r m o t h i o n 0 . 0 2

6 0 / 2 3 L i n d a n e 0.05 : 차/ h o p s

0.02 : meat

0.001: 유제품

1 5 / 4 4 m a l a t h i o n 3.0 : vegetables, except root vegetables

including malaoxon 0.5 : other products

m e t h o x y c h l o r 0 . 0 1

1 5 / 3 7 p a r a t h i o n 0 . 0 5

including paraoxon

1 5 / 3 6 parathion methyl 0 . 2

including methyl

1 5 / 2 2 p h o s p h a m i d o n 0 . 1 5

6 0 7 / 2 2 f o l p e t 1 5

p r o p o x u r 0.05, 0.3: lime/mandarines, 0.5:브로콜리

1 5 / 2 7 t e p p 0.01, 0.02: 차/ h o p s

6 / 5 t h i r a m 3.8 : strawberries, grapes

3.0 : otherr products

6 0 2 / 2 4 t o x a p h e r 0 . 4

1 5 / 2 1 t r i c h l o r f o n 0.5, 0.1 : cereal



○ 과일 및 채소 농약 잔류 허용치(유럽연합 규정 9 6 / 3 2 / E C )

4 8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Groups and examples of individual products

Pesticide residues and

maximm residue levels(mg/kg)

T r i f o r n i e E n d o s u l f a n F e n t i n

1. Fruit, fresh, dried or uncooked preserved by

freezing, not containing added sugar, nuts.

( i ) Citrus Fruit 0 . 0 5 0 . 5 0 . 0 5

G r p p e f r u i t

L e m o n s

L i m e s

M a n d a r i n s (including clementines and

other hybrids)

O r a n g e s

P o m e l o s

O t h e r s

( i i ) Tree Nuts(shelled or unshelled) 0 . 0 5 0 . 1 0 . 0 5

A l m o n d a

Brazil Nuts

Cashew nuts

C h e s t n u t s

C o c o n u t s

H a z e l n u t s

M a c a d a m i s

P e c a n s

Pine nuts

P i s t a c h i o s

W a l n u t s

O t h e r s

(iii) Pome fruit 2 0 . 3 0 . 0 5

A p p l e

P e a r s

Q u i n c e s

O t h e r

(iv) Stone fruit 2 0 . 0 5 0 . 0 5

A p r i c o t s

C h e r r i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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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and examples of individual products

Pesticide residues and

maximm residue levels(mg/kg)

T r i f o r n i e E n d o s u l f a n F e n t i n

Peaches(including nectarines) 0 . 0 5 0 . 5

(v) Berried and small fruit 0 . 0 5

(a) Table and wine grapes 0 . 0 5 0 . 0 5

(b) Strawberries(other than wild) 0 . 0 5 0 . 0 5

(c) Cane fruit(other than wild) 0 . 0 5 0 . 0 5

(d) Other small fruit and berries 0 . 0 5 0 . 0 5

(e) Wild berries and wild fruit 0 . 0 5 0 . 0 5

(vi) Miscellaneous 0 . 0 5 0 . 0 5 0 . 0 5

2. Vegetables, fresh or uncooked, frozen or dry 0 . 0 5 0 . 0 5

( i ) Root and Tuber Vegetables 0 . 0 5

B e e t r o o t 0 . 0 5

C a r r o t s 0 . 0 5

C e l e r i a c 0 . 0 5

H o r s e r a d i s h

Jerusalem artichokes

P a r s n i p s

Rarsley root 0 . 0 5

R a d i s h e s

S a l s f y

Seweet potatoes

S w e d e s 0 . 0 5

T u r n i p s 0 . 0 5

Y a m s

O t h e r s 0 . 0 5 0 . 0 5

( i i ) Bulb Vegetable 0 . 0 5 0 . 0 5 0 . 0 5

G a r l i c

O n i o n s

S h a l l o t s

Spring onions

O t h e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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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and examples of individual products

Pesticide residues and

maximm residue levels(mg/kg)

T r i f o r i n e E n d o s u l f a n F e n t i n

(iii) Fruiting Vegetables 0 . 0 5

(a) Solanacea 0 . 5

T o m a t o e s 0 . 5

P e p p e r s 1

A u b e r g i n e s 0 . 0 5

O t h e r s 0 . 0 5

(b) Cucurbits-edible peel 0 . 5 0 . 0 5

C u c u m b e r s

G h e r k i n d s

C o u r g e t t e s

O t h e r s

(c) Cuburbits-inedible peel 0 . 0 5 0.3    

M e l o n d s

S q u a s h e s

W a t e r m e l o n s

O t h e r s

(d) Sweetcorn

(iv) Brassica Vegetables 0 . 0 5 0 . 0 5

(a) Flowering brassica

(b) Head brassica

(c) Leafy brassica

(v) Leaf vegetables and fresh herbs 0 . 0 5 0 . 0 5 0 . 0 5

(a) Lettuce and similar

C r e s s

L a m b’s lettuce

L e t t u c e

S c a r o l e

O t h e r s 0 . 0 5 0 . 0 5

(b) Sqinach and similar

S p i n a c h

Beet leaves(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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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and examples of individual products

Pesticide residues and

maximm residue levels(mg/kg)

T r i f o r n i e E n d o s u l f a n F e n t i n

Others 0 . 0 5 0 . 0 5

(c) Watercress 0 . 0 5 0 . 0 5

(d) Witloof 0 . 0 5 0 . 0 5

(e) Herbs 0 . 0 5 0 . 0 5

C h e r v i l

C h i v e s

P a r s l e y

Celery leaves

O t h e r s

(vi) Legume Begetables(fresh) 0 . 0 5

( v i i )Stem Vegetables(fresh) 0 . 0 5 0 . 0 5

A s p a r a t u s

C a r d o o n s

Celery Ieaves

F e n n e l

Globe artichokes

L e e k s

R h u b a r d

O t h e r s 0 . 0 5 0 . 0 5

(viii) Fungi 0 . 0 5 0 . 0 5 0 . 0 5

(a) Cultivated mushrooms

(b) Wild mushrooms

3. Pulses 0 . 0 5 0 . 0 5 0 . 0 5

4. Oil seeds 0 . 0 5 0 . 0 5

5. Potatoes 0 . 0 5 0 . 1

6. Tea(black tea processed from the leaves of 0 . 1 0 . 1

Camellia sinensis)

7. Hopes(dried), including hop pellets and 

unconcentrated powder 3 0 0 . 5



○ 유아식품에 대한 농약사용 금지

- E U위원회는 지난‘9 9년 5월말부터 곡류를 원료로한 유아식품 및 기

타 유아식품에 대한 농약잔류량을 종전 0 . 0 4 m g / k g에서 0 . 0 1 m g / k g

으로 감소

- 감소된 0 . 0 1 m g / k g란 거의 측정할 수 없는 양으로 유아식품에 대한

농약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과 동일

- 이 새로운 EU 규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그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현재

EU 15개국에서 판매되는 유아식품의 40% 정도는 새로운 농약잔류

량 허가치를 준수

- E U위원회는 유아식품 생산업자들이 새로운 생산방법의 개발과 농약

을 포함하지 않는 적절한 원료를 구입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잔류량 0.01mg/kg 이상의 유아식품 판매전면 금지를 2 0 0 2년

7월 1일 까지 연기키로 결정

- 유아 및 어린이식품에 대한 첨가물 최대허가량은 별도로 3개 부문으

로 구별하여 지정 ; EU규정 1 .“Food additives permitted in

Food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2.“Food additives

permitted in Follow-on formulae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in Good health”3. “Food additives permitted in

weaning Foods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5 2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1. College voor de Toelating van Bestrijdingsmiddelen(방역제허가위원회)

2. The Director, Chemicals Division Ministry of Housing, Physical

Planning and Enviroment(국민주택, 복지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담당처)

3. Ministerie van Welzijn, Volkgezondheid en Cultuur(복지, 건강, 문화부)

4. Ministerie van Landbouw en Vi s s e r i j (농림수산부)

5. Hoofdinspectie van de Volksgezondhied belast met het Toezicht op

Levensmi-ddelelen en Keuring van Wa r e n (국민건강과 관련된 생필품 관

리와 상품 검열기관)

6. Rijksinstituut voor Volksgezondheid en Milieuhygiene(국민건강 및 환

경위생 국립기관)

7. R I K I LT(Rijkskwaliteitsinstituut voor Land en Tu i n b o u w p r o d u k t e n :

농업 및 원예상품 품질검사기관)

8. Proefstation voor Tuinbouw onder glas(온실재배원예상품 실험재배소)

유럽연합 ｜ 4. 식품위생제도 5 3

< 살충제 검역 기관 (네덜란드) >

자료 : World directory of pesticide control organisations : Crop Protction Publications;

pp 276-278

관련 검역 내용 해당 기관

살충제 사용에 대한 등록 및 승인 기관 1

살충제 최대 허용치 규정 기관 3, 4

살충제 잔여분 검역 기관 (식품관련) 5, 6

식품에 잔여된 살충제 분석법 연구기관 6, 7

식품에 잔여된 살충제의 독물학적 분석기관 3

살충제 사용에 대한 연구기관 6, 8, 9, 10, 11, 12, 13, 14

금지된 살충제(PIC 단계를 포함: FAO/IRPTC)에 대한

정보 제공 기관
2

Codex Alimentarius 1 6

네덜란드 IRPTC 담당 기관 1 7

Infoterra national focal point

네덜란드 살충제 제조업체 위원회 1 5



9. Proefstation voor Fruitteelt(과실류 실험재배소)

10. Plantenziektenkunkige Dienst(식물검역기관)

11. Instituut voor Onderzoek van Bestrijdingsmiddelen(IOB : 방역물 검

사기관)

12. Fytopathologisch Laboratorium(검역 관련 연구소)

13. Wageningen Centre of Agricultural Science(바허닝언농학 연구센터)

14. Proefstation voor de Akkerbouw en de Groenteteelt in Vo l l e g r o n d

( PAGV), (임산물 시험재배소)

15. NEFYTO

16. Rural environment, Quality and Nutrituon,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and Fisheries(농림수산부 국민보건부)

17. Ministry of Housing, Phsic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

Chemiacls division (국민주택보건, 환경관리부 소속 화공부)

○ 감미료 사용 기준

- 감미료 사용은 유럽연합규정 제 9 4 / 3 5 / E C와 9 6 / 8 3 / E C에 규정.

- 상기 두 가지 규정에 포함되는 감미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식품첨가 감미료, 테이블용 감미료

-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곤, 유아와 어린이 식품에 감미료를 사용 금지

- 테이블용 감미료 제품에는“...based table-top sweetner”라는 문구

가 삽입되어야 하고, 감미료 원료의 성분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되어

야하며, 다음 두 가지 성분을 포함하는 감미료는 성분별로 다음과 같

은 경고문 명시

·polyols : “excessive consumption may induce laxative

e f f e c t s”

·aspartame : “contains a source of phenylalanine”

·salt of aspartame and aceslfame : “contains a source of

p h e n y l a l a n i n e”

5 4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 가공식품 감미료 최대 사용량

유럽연합 ｜ 4. 식품위생제도 5 5

E - N o N a m e P r o d u c t s
Maximum 

Usable Dose

4 2 0
s o r b i t o l

(i) Sorbitol

Desserts and similar products

C o n f e c t i o n e r y

No maximm level

is specified

(ii) Sorbitol syrup

4 2 1 M a n n i t o l

9 5 3 I s o m a l t

9 6 5 M a l t i t o l

(ii) Maltitol

(ii) Maltitol syrup

9 6 6 L a c t i i t o l

9 6 7 X l i t o l

9 5 0 Acesulfame k Non-alcholic drinks 3 5 0 m g / l t r .

Desserts and similar products

C o n f e c t i o n e r y

- confertionary with no added sugar

- cocoa or dried-fruit-based confec-

tionary energy-reduced or with no

added sugar

- starch-based confectionery,

energy-reduced or with no added

s u g a r

- cocoa, milk fried-fruit or fat based

sandwich spread.

- chewing gum with no added

s u g a r

- cider and perry

- alcohol free bear or with an

alcohol content not exceeding

1.2% vol

- table beer(content less than 6%)

- brown beers of the old brown type

- edible ices, enery-reduced

- energy reduced jams, jellies and

m a r m a l a d e s

- sweet sour preserves of fruit and

v e g e t a b l e

- sauces

- mustard

- Fine bakery products

- complete formulae for weight

control meal

3 5 0 m g / k g

5 0 0 m g / k g

5 0 0 m g / k g

1 , 0 0 0 m g / k g

1 , 0 0 0 m g / k g

2 , 0 0 0 m g / k g

3 5 0 m g / l t r

3 5 0 m g / l t r

3 5 0 m g / l t r

3 5 0 m g / l t r

8 0 0 m g / k g

1 , 0 0 0 m g / k g

2 0 0 m g / k g

3 5 0 m g / k g

3 5 0 m g / k g

1 , 0 0 0 m g / k g

4 5 0 m g / k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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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N o N a m e P r o d u c t s
Maximum 

Usable Dose

9 5 1 A s p a r t a m e Non-alcholic drinks

- water-based falvoured drinks

- Milk-and milk-derivative-based

preparations Desserts and similar

p r o d u c t s

- Water-based flavoured desserts

- “s n a c k s”:certain flavours of ready

to eat Confectionery

- confectionanry with no sugar

- chewing gum with no added sugar

6 0 0 m g / l t r

6 0 0 m g / l t r

1 , 0 0 0 m g / k g

5 0 0 m g / k g

1 , 0 0 0 m g / k g

5 , 5 0 0 m g / k g

9 5 2 Cyclamic acid and Non-alcholic drinks 4 0 0 m g / l t r

i t’s Na and Ca 

s a l t s

Desserts and similar products

Confect ionery

2 5 0 m g / k g

- chewing gum

- energy-reduced jamx, jellies and

m a r m a l a d e s

- fine bakery products

- liquid food supplementary/dietary

i n t e g r a t o r s

- solid food supplementary/dietary

i n t e g r a t o r s

1 , 5 0 0 m g / k g

1 , 0 0 0 m g / k g

1 , 6 0 0 m g / k g

4 0 0 m g / k g

5 0 0 m g / k g

9 5 4 Saccharin and Non-alcholic drinks

i t’s Na K and Ca

s a l t s

- water-based flavoured drinks,

energy-reduced or with no added

s u g a r

- milk-and milk-deribative-based

or fruit-based drinks, energy-

reduced or with no added sugar

- “g a s e o s a”:non-alcolic water-based

drink with added dioxide,

sweetners and falvourings

Desserts and similar products

- water-based flavoured desserts,

energy-reduced or with no added

s u g a r

- milk-and milk-deribative-based

sugar energy-reduced or with no

added sugar

- fruit-and vegetable-based

desserts, energyreduced or with

no added sugar

- Cereal-based desserts, energy-

reduced or with no added sugar

8 0 m g / l t r

8 0 m g / l t r

1 0 0 m g / l t r

1 0 0 m g / k g

1 0 0 m g / k g

1 0 0 m g / k g

1 0 0 m g / k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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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N o N a m e P r o d u c t s
Maximum 

Usable Dose

- fat-based desserts, energy-

reduced or with no added sugar

- “s n a c k s”:certain falvours of ready

to eat, prepacked, dry savoury

starch products and coated nuts

Confect ionery

- confectionary with no added

s u g a r

- cocoa-or dried-fruit-based

confectionery, energy-reduced or

with no added sugar

- starch-dased confectionary,

energy-reduced or with no added

s u g a r

- e s s o b l a e n

- chewing gum with no added

s u g a r

- cider and perry

- alcohol-free beer or with an

alcohol content not exceeding

1.2% vol

- table beer content not less than

6 %

- brown beer of the old brown type

- edible ices, energy-reduced or

with no added sugar

- canned or bottled fruit, energy-

reduced or with no added sugar

- Energy-reduced jams, jellies and

m a r m a l a d e s

- Energy-reduced fruits and

vegetable prep

- sweet-sour preserves and semi-

preserves of fish and marinades

of fish, crustaceans and molluscs

- s a u c e s

- m u s t a r d

- ine bakery products

- liquid food supplements/dierary

i n t e g r a t o r s

- solid food supplements/dierary

integrators 

Vitamins and dietary preparation

1 0 0 m g / k g

1 0 0 m g / k g

5 0 0 m g / k g

5 0 0 m g / k g

3 0 0 m g / k g

8 0 0 m g / k g

1 , 2 0 0 m g / k g

8 0 m g / l t r

8 0 m g / l t r

8 0 m g / l t r

8 0 m g / l t r

1 0 0 m g / k g

1 0 0 m g / k g

2 0 0 m g / k g

2 0 0 m g / k g

1 6 0 m g / k g

1 6 0 m g / k g

3 2 0 m g / k g

1 7 0 m g / k g

8 0 m g / k g

5 0 0 m g / k g

1 , 2 0 0 m g / k g



3) 중금속첨가 규제기준

○ 카디움, 납, 수은 등과 같은 중금속은 극소량이 식품에 포함 될 수 있으

나 이러한 성분들은 체내에 축적되고 독성이 강한 관계로 베네룩스 경

제연합(The Economic Union of the Benelux)은 식품내 중금속 /최

대 허용치를 정하고 규제

5 8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E - N o N a m e P r o d u c t s
Maximum 

Usable Dose

9 5 7 T h a u m a t i n Confect ionery 5 0 m g / k g

Vitamins and dietary preparation 4 0 0 m g / k g

9 5 8 Neohesperidine DC NON-ALCHOLIC DRINKS

- Water-based flavoured drinks,

energy-reduced or with no added

s u g a r

- milk-and milk-derivative-based

drinks, energy-reduced or with no

added sugar

- fruit-juice-based drinks, energy-

reduced or with no added sugar

3 0 m g / l t r

5 0 m g / l t r

3 0 m g / l t r

9 5 9 Neohesperidine DC Non-alcoholic drinks 

Desserts and similar products 

C o n f e c t i o n e r y

3 0 m g / l

5 0 m g / k g

1 0 0 g / l

9 6 2
Salt of aspartame-

a c e s u l f a m e 1

Non-alcoholic drinks

Desserts and similar products

C o n f e c t i o n e r y

- cocoa or dried-fruit-based

c o n f e c t i o n a r y

- Chewing gum with no added

s u g a r

- cocoa-, milk-, dried-fruit or fat-

basede sandwich spreads, energy-

reduced or with no added sugar

- Sprit drinks containing less than

15% alcohol by volume

- mustard

- sweet-sour preserves and semi-

preserves of fish and marinades

of fish, crustaceans and molluscs

3 5 0 m g / l

3 5 0 m g / k g

5 0 0 m g / k g

2 , 0 0 0 m g / k g

1 , 0 0 0 m g / k g

3 5 0 m g / l

3 5 0 m g / k g

2 0 0 m g / k g



○ EU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규정은 미 마련

- 프랑스의 경우 신선과일 및 채소에 포함된 중금속을 규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계속 쟁점으로 존재

- 독일의 경우 법적인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가이드 라인만 존재하

며, 이 가이드 라인은 추후 법으로 전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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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중금속 허용 가이드라인 >

F o o d s t u f f

Maximum concentrate in mg/kg

C a d i u m L e a d M e r c u r y T h a l l i u m

Fresh Vegetables : Leafegtables 0 . 1

(exceptparsley, spices and spinach)

- parsley 0 . 1 0 . 8 0 . 0 5

- spinach 0 . 1 2 . 0 0 . 0 5

Sprouts(e. g. Brusselsprouts) 0 . 1 0 . 5 0 . 0 5

Fruiting Vegetables 0 . 1 0 . 2 5 0 . 0 5

R o o t v e g e t a b l e s ( e x c e p t c e l e r i a c ) 0 . 1 0 . 2 5 0 . 0 5

- celeriac 0 . 2 0 . 2 5 0 . 0 5

Fresh fruits 0 . 1

B e r r i e s 0 . 0 5 0 . 5 0 . 0 3

Fruits with kernels 0 . 0 5 0 . 5 0 . 0 3

Stone fruits 0 . 0 5 0 . 5 0 . 0 3

Cirtus fruits 0 . 0 5 0 . 5 0 . 0 3

Fruits, plantparts,(exotic and Rhubarb) 0 . 0 5 0 . 5 0 . 0 3



다. 수입금지 성분

○ 수입검사시 수입이 금지되는 성분

수입금지 성분에 대한 EU 규정의 기초는 Council directive 78/21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후 83/131, 85/298, 86/214, 86/355, 87/181,

87/477, 89/365, 90/335, 90/553, 91/188 등의 규정을 통해 개정

및 추가

6 0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 Benelux의 카디움, 납, 수은 함유에 대한 규정 >

F o o d s t u f f
Maximum concentrate in mg/kg

C a d i u m L e a d M e r c u r y

Presh vegetables

Cabbage varieties, exceptborecole 0 . 1 0 . 3 0 . 0 3

- borecole 0 . 1 2 . 5 0 . 0 3

L e g u m e s

Leaf vegetables 0 . 1 0 . 3 0 . 0 3

- cabbage lettuce, lambs’lettuce, endive, celery

and spinach Rootvegerables
0 . 2 0 . 5 0 . 0 3

- carrotand oyster plant Fruit vegetables 0 . 2 0 . 3 0 . 0 3

- tomato and paprika 0 . 1 0 . 3 0 . 0 3

- cucum ber and pickle 0 . 0 3 0 . 3 0 . 0 3

Tuber and bulb begetables(exceptpotatoes)

- celeriac, beetroot, shallot and onion 0 . 1 0 . 3 0 . 0 3

- leek 0 . 0 3 0 . 3 0 . 0 3

Food product-based

Cultivated mushrooms 0 . 1 0 . 3 0 . 1

F r u i t 0 . 0 3 0 . 3 0 . 0 1



○ 상기 규정들에 의해 다음 성분들은 수입 및 사용 금지

(a). Mercury compounds,  Banded substances

1. Mercuric oxide

2. Mercurous chloride (calomel)

3. Other inorganic mercury compounds

4. Alkyl mercury compounds

5. Alkoxylalkyl + aryl mercury compounds

(b) Persistent organo-chlorine compounds, Banned substances

1. Aldrin

2. Chlordae

3. Dieldrin

4. DDT

5. Endrin

6. HCH containing less than 99 percent of the gamma

i s o m e r

7. Heptachlor

8. Hexachlorobenzene

9. Camphechlor

(C) Other compounds, Banned substances

1. Ethylene oxide

2. Nitrofen

3. 1,2-dibronmoethane

4. 1,2-dichloroethane

5. Dinoseb, its acetate and salts

6. Binapacryl

7. Captafol

8*. Dicofol containing less than 78% of pp. dicofol or more

an 1g/kg DDT and DDT related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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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Maleic Hydrazide, its salts, other than its choline,

potas sium and sodium salts

(b) Choline, potassiun and sodium salts of maleic

hydrazide containing more than 1 mg/kg of free

hydrazine expressed on the basis of the acid equavalent

10*. Quintozene containing more than 1g/kg of HCB or more

than 10g/kg pentachlorobenzene.

참고 : * 표 농약들은 명시된 순도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금지되지 않음.

라. 부류별 검사기준

1) 신선과일 및 야채류

○ 신선과일 및 야채류의 품질에 관한 규정은 EU 규정 EC 2200/96에서

정하며, ‘9 3년 1월 정해진 Harmonisation of rules and regulation

에 의해 EU 전역에 공통된 품질관리 규정 적용

○ EU 공통규정 이외에 E U내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의 고유 품질기준을

적용하며, 이때 E U규정은 기본으로 간주됨. EU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귤류 등 상품의 경우에는 UN 기준 준수

○ 최소충족조건

- 손상부분이 없을 것, 지 않을 것, 일체 이형물질이 없을 것

- 비정상적인 외부의 습기를 포함하지 않을 것

- 다른 맛이나 냄새를 포함하지 않을 것

- 숙성도 : 운송이나 운송중 처리에 내구성이 있을 것

- 색 상 : 종류에 따라 과일 크기의 1/3 혹은 2 / 3은 원래 과일의 색을

유지

- 오렌지의 경우 최대 2 0 %까지에 한해 녹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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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스함유율

- 총중량 대비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쥬스량 함유

L e m o n : 20-25%

O r a n g e : 30-35%

C l e m e n t i n e s : 40%

Tangerines, Mandarins : 33%

○ 크기분류

- 직경기준 하기 기준 충족

L e m o n

·Class Extra, Ⅰ, Ⅱ : 45mm

·C l a s sⅢ : 42mm

Satsumas, tangerines, wilkings : 45mm

M a n d a r i n s

C l e m e n t i n e s : 35mm

O r a n g e s : 5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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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경 크기에 따른 그룹분류 >

G r o u p O r a n g e s
Clementines, Tangerines,

Satsumas, Mandarins
L e m o n s

0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 1 0 0

8 7 - 1 0 0

8 4 - 9 6

8 1 - 9 2

7 7 - 8 8

7 3 - 8 4

7 0 - 8 0

6 7 - 7 6

6 4 - 7 3

6 0 - 7 0

6 0 - 6 8

5 8 - 6 6

5 6 - 6 3

5 3 - 6 0

-

> 6 3

5 8 - 6 9

5 4 - 6 4

5 0 - 6 0

4 6 - 5 6

4 3 - 5 2

4 1 - 4 8

3 9 - 4 6

3 7 - 4 4

3 5 - 4 2

> 8 3

7 2 - 8 3

6 8 - 7 8

6 3 - 7 2

5 8 - 6 7

5 3 - 6 2

4 8 - 5 7

4 5 - 5 2

4 2 - 4 9



○ 패킹박스 사이즈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박스의 크기 : 60 x 40 cm, 40 x 30cm

○ 라 벨

- 감귤류의 경우 다음사항이 의무적으로 명시

•수출자 혹은 패킹자의 이름, 주소

•상품의 이름, Va r i e t y, type (예, seedless clementines)

•원산지, Class, Sorting, Group no. 

•No. of fruits per row or layer (in case of closed pack)

•Type of preservative

- 유전자 조작 제품 명시 의무화

유전자 조작에 의해 생산된 농작물 및 이 농작물을 이용 가공생산된

식품, 원료 등은 모두“유전자 조작에 의해 생산된 원료사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라벨 명시

○ 식물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과일류

- 식물검역증명서에 대한 규정은 EU 규정 77/93/EEC 준수.

- 해당제품: Citrus, Fortunella, Poncirus and their hybrids

Annona, Quince, Persimmon, Apples, Nectarines, Apricots,

Peaches, Mangoes, Passion Fruits, Cherries, Plums, Guavas,

Pears, Berries, Djamboes, Blueberries.

2) 건조과일 및 콩류

○ 건조과일 및 콩류에 대한 EU 또는 회원국가 차원의 규정은 없으나 단,

식품안전에 관련된 E U차원의 규정들은 많이 제정되어 있고 E U회원국

들은 일반적으로 식품첨가물 및 농약잔류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이 규정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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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극물 제한

- 화란의 법령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진균이나 박테리아 살균용 독

극물의 잔류 금지

- 건조 과일이나 콩류 상품(땅콩, 무화과, 피스타치오)의 경우 아플라톡

신의 잔류가 금지됨. 아플라톡신 B 1의 최대 허용 잔류량은 5 m g / k g

이며 수입업자들이 요구하는 최대 잔류양은 이보다 훨씬 저조

- 아플라톡신 B 1의 위험도가 높기때문에 화란 과일 및 야채 생산위원

회는 자체적으로‘9 6년 1월 땅콩의 처리 및 가공에 관한 기준을 마련

하여, 수입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수입직후 최대 25,000 KG에 대하여

검사를 하도록 규정

○ 승인된 첨가물 등록제도

-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이나 잔류물은 E U규정 9 5 / 2 / E G에 명시된

E U등록제도 적용

- 이 규정은 화란의 식품 및 약품에 관한 등록제도에도 채택되어 있으

며 승인된 첨가물의 최대 허가량을 규정. 건조 과일에 대해서는 황산

과 소르브산의 최대 허용 농도가 별도 명시

○ 농약 잔류량

- 화란에 수입되는 모든 건조 과일 및 콩류는 화란 농약사용법의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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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과일 및 콩류에 허용된 황산의 농도 >

품 목 황산허용치( m g / k g )

살구, 천도복숭아, 사과, 무화과, 자두

바나나,  사과, 배

기타 과일

(껍질이 있는 콩류 포함)

건조 코코넛

2 , 0 0 0

1 , 0 0 0

6 0 0

5 0 0

5 0

자료 : EG PUBLIKATIEBLAD L61 (18.3-95)



법령을 따라야 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농약 잔류량 준수

- 신선야채 및 과일의 농약잔류량은 상기 과일 및 채소 농약 잔류량 허

용치(유럽연합 규정 96/32EC) 참조

3) 육류 및 수산물

○ E U회원국에 육류 및 수산물을 수출하려면 수출국의 수출업자/작업장

은 해당국가의 검역당국에 생산 및 가공처리 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수

출국의 당국은 검역관련 모든 사항( 검역기관의 기능 포함)을 E U위원

회에 보고

○ E U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해당

국에 책임자를 파견하여 수출업자/작업장을 방문 조사

○ 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일정기간 혹은 영구 수출허가를 발급

하며, 만일 검역제도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E U위원회는 제

3국의 공식적인 검역기관에 검역 위임

- 제 3국의 공인 검역기관은 해당국가의 수출업자/작업장이 내부검역

을 철저히 시행하는지 감독 책임 부여

○ 또한 이 검역기관은 E U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생산하는 해당국

의 수출업자/작업장 리스트를 E U위원회에 제출해야하고 이러한 경우

에 한하여 제 3국의 수출업자들에게 E U회원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E U등록번호 부여

마. 식품표시제도

1) 라벨링

○ E U회원국의 라벨링 규정은 하기 E U의 규정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 7 9 / 112/EEG) (86/197/EEG) (89/395/EEG) (91/72/E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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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EEG), (79/11 2 / E E G )규정은 라벨링 및 생필품 표기의 모든

회원국에 대한 적용의 기본을 마련하였고, 89년도에 발표된 8 9 / 3 9 5 /

E E G규정을 통해 라벨링 조건에 대한 통합규정 마련

○ 하기 명시된 라벨링 조건들은 거의 모든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이지만, 품목별로 약간 다를 수 있으며 E U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다

음 일반적인 사항들이 의무적 표시

- 유효기간 및 저장조건

- 성분표시 (색소포함)

- Net weight

- 사용방법(사용방법이 표기되지 않고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수출업자 혹은 포장업자의 이름 및 주소

- Batch 표시

- 원산지

- 품목의 이름, 종류, 형태

- 성분표(방부제 및 첨가물 내역 포함)는 수입국가의 언어로 표기

- 알코올의 함량이 전체 함량의 1.2% 이상 차지하는 경우 실제 알코올

함량

○ 품목별 추가로 요구되는 라벨 내용

- 벌크 포장 건과류 및 식용 땅콩류 : 

Class, Size, Lot identification/batch no.

- 생선류 : Energy(k-joules), “Dolphin Friendly"문구

네덜란드에서 판매되는 참치통조림의 경우“Dolphin Friendly"라는

문구 라벨에 표기

참치를 잡을 때 사용되는 방식이 돌고래 번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때문에“Dolphin Friendly”라는 문구와 함께 로고를 사용하는

참치통조림 제품도 있음

- 식용색소 및 조미료/향신료

유럽연합 ｜ 4. 식품위생제도 6 7



식용색소 및 조리료의 원재료나 반가공제품의 라벨에 대한 E U의 규

정은 없으나 완제품의 경우 추가로 다음 사항 요구

·Type of flavour 

·“For use in food"라는 문구

·무게순 성분표(자연색소, 자연유사색소, 인공색소 표시포함)

- 신선 야채 및 과일 : Class (I or II), Size of the producer or

number per box, 원산지 국가 및 산지지명

※ E U는 오는 2 0 0 0년 2월부터 한 개의 식품에 한 개 이상의 재료가 사용

되는 경우 생산자는 라벨에 그 함량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규정 통과,

예를 들어 햄과 양송이가 섞인 피자의 경우 햄의 함량은 물론 양송이의

함량도 기재해야 하며, 어묵(Fish Cake)의 경우 사용된 생선의 함유량

명시

※ 2 0 0 5년 11월 2 4일부터 유럽연합규정 2 0 0 3 / 8 9에 의거 알레르기를 유

발하는 원료가 쓰이는 제품의 라벨에는 반드시 이 알레르기 유발 원료

명을 표기하도록 정함. 

2) 영양분 함량표기 규정 ( 9 0 / 4 9 6 / E E G )

○ 영양분 함량표기는 라벨에 인쇄된 문구에 해당 품목이 열량 혹은 일정

영양가를 포함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경우 의무적으로 표기되도록 규정, 그러나 이러한 문구가 라벨에 표기

되지 않은 경우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

○ 영양분 함량 표기에는 아래와 같은 영양분에 대한 정보 표기

- Energy value

- Protein

- Carbohydrate

- Fat

- F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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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dium

- Vitamin : 표기가능 비타민, 미네랄 및 일일 필요량 ( R D A s )이 상당

량 포함되는 경우 표기 의무

·Vitamin A 800 mg

·Vitamin D 5 mg

·Vitamin E 10 mg

·Vitamin C 60 mg

·Thiamin 1.4 mg

·Roboflavin 1.6 mg

·Niacin 18 mg

·Vitamin B6 2mg

·Folacin 200 mg

·Vitamin B12 1 mg

·Biotin 0.15 mg

·Pantothenic acid 6 mg

·Calcium 800mg

·Phosphorus 800 mg

·Iron 14 mg

·Magnesium 300 mg

·Zinc 15 mg

·Iodine 150 mg

※ 상당량이란 어느 특정제품 일인용 패깅 100g 혹은 1 0 0 m l당 상기 명시

된 영양분 및 미네랄 일일 필요량의 1 5 %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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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영양분 분석표

100g 당 함유 영양분

에너지 (kJ 혹은 k c a l )

단백질 ( g r a m )

탄수화물 ( g r a m )

당분

알콜성분

전분

지방 ( g r a m )

용해성 지방

단순 비용해성 지방

복수 비용해성 지방

콜레스테롤 ( m i l l i g r a m )

섬유질 ( g r a m )

나트륨 ( g r a m )

비타민 등 미네랄류 (주어진 단위로)

바. 참고사항

□ 유전자 조작식품의 규제

○ EU 규정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도입과 관련하여 E U는

EU directive 90/220을 시작으로 그 후 2001/18/EC, 1829/2003

을 통해 각 E U회원국은 자체적으로 자연환경 보호와 인체건강에 위

험이 없도록 별도의 국내법 규정

- G M O식품에 대한 EU 국가별 견해 차이는 심해 최근 들어 대외적으

로 커다란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9 9년 5월 미국과학자들의

GMO 연구결과는 이 논쟁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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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G M옥수수의 꽃가루는 Monarch 나비 모충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여 이 곤충을 소멸시키는 결과

○ 유럽내 G M식품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국의 Fast -food

Chains 인 Wi m p y, Dominos Pizza, Pizza Express등은 G M원료사

용을 곧 중지할 예정이며, McDonald도 역시 이를 고려 중

○ 덴마크의 맥주 생산업체인 C a r l s b e r g는 현재 GM-free 옥수수만을 사

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6대 슈퍼체인은 그들 자체상표의 G M원료를

GM-free 원료로 대체, 또한 G M식품에 대한 독일의 반감은 매우 강한

반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프랑스의 반감은 다소 덜한 편이나 이 국

가들 역시 G M곡물의 무역 금지

○ 네덜란드의 경우 소비자단체와 G r e e n p e a c e는 Albert Heijn(AH),

Edah 등 화란대형 슈퍼체인으로 하여금 슈퍼자체상품의 G M원료 사

용을 금지하도록 요구

- 현재 슈퍼마켓 판매식품의 6 0 %가 1개이상의 G M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소야( s o y a )가 그 원인으로 비스킷, 야

채햄버거, 소시지, 쵸코렛 페이스트 등 많은 식품에 단백질 및 기름형

태로 포함

○ 또한 9 8 %이상의 식품포장에 G M원료사용에 관련된 라벨링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E U법규의 허술 점을 이용 대부분의 가공업자들은

GM 라벨링 기피

○ 유럽연합 규정 11 3 9 / 9 8 / E C에 의하여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됨. 이 규정은 유전자 조작 재료가 함유된 식품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토록 규정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soya/maize”혹은 약어로

“genetically modified”“contains[ingredien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soya/ma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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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규정 4 9 / 2 0 0 0에서는 유전자 조작식품 함량이 1 %를 넘는 경

우 의무적으로 표기할 것을 규정. 식품의 단일 재료 혹은 혼합재료의 의

유전자 조작함량이 0 . 9 %까지인 경우, 표기 의미가 없음.

□ 한국산 농산물/식품의 수입시 애로사항

○ 식품위생 위반 사례 및 수출시 주의사항

- 유럽내 한국식품의 위생관련법 위반과 관련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로

는 지난 9 3년에 발생한 한국산 인삼의 독일수출 중단

- 당시 독일 슈트트가르트주 정부 실험실에서 실시한 인삼 수출샘플의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최고 허용치 2배에 해당하는 P r o c y m i d o n e의

검출로 인삼제품의 독일내 수입 및 판매가 전면 금지

- 한국산 농수산식품의 대 EU 국가 수출시 제도상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은 각종 검역제도로 식물수입시 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

하는 식물검역서 또는 수입국가의 식물검역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서가

추가 요구

- 수산물(생선, 게, 굴 등)은‘9 6년 1월부터 수입이 가능하게되었으나

한국의 수산물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역증명서가 필요하고회사가

수출작업장/수출업체로 E U에 등록이 필수

- 일반 가공식품은 수입시 특별한 수입절차가 필요 없이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A: 원산지, 무게, reference no. 등 표시)만 구비되면

수입 가능

○ 한국산 농수산/식품의 일반적 문제점

- 현지에서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에 대하여 판매 불가능한데 한국

식품은 운송기간이 길어 수입항구 도착 시 이미 유통기한에 임박해

있는 식품이 많음. 따라서 수입통관이 되어 소매점까지 도착할 때 벌

써 문제시 되는 경우 종종 발생

- 또한 성분 및 함량의 표시에 수입해당 국가 현지언어나 E U공통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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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어로의 표기가 일부분으로 제한

되어 있거나 부재인 상태로 일부 한국계 식품점에서만 제한되어 판매

- 또한, 유전자 조작식품의 표기가 강화되는 최근 E U의 추세에 따라

한국산 간장에 대한 유럽국가내 판매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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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금지 및 제한

○ 몇 년전부터 E U는 특정국가, 특정상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조

건부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 시행

- 야채, 과일, 생선류 및 수산제품 등과 관련된 수입제한규정을 두고 있

는 것이 대표적인 예

-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St. Jacob 조개, 그리고 모로코에서 수입되

는 어패류 등이 그 구체적인 예

○ 이러한 종류의 법령들은 국민건강과 관련 되어있는 관계로 시행 및 발

효의 과정이 다른 경우와 달리 매우 빠른 편으로 위 모로코의 예를 살펴

보면, ‘9 3년 2월 1 2월에 법령이 제정되어 2월 2 4일에 수입금지령 발동

○ 행정이 느린 유럽당국의 관례를 보아왔을 때, 국민건강과 관련해서는

빠른 일처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정기적인 정보 업그레이드를 통해 불

필요한 피해를 미리 방지

○ 수입할당 : 해당 HS-code 중 한국산과 관련된 사항 없음

○ 반 덤 핑 : 농산물(HS 코드 0 - 2 0 )에 관해서는 반덤핑 관세 비적용

나. 비관세장벽 및 조치

○ 가격 지원책

- 유럽 연합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농민들의 생계 후원, 즉 수입관

세 및 각종 부가세를 통해 관련 당국이 정해 놓은 유럽시장 내 목표가

격을 위협하지 못하게 했으며, 두번째로 잉여공급량을 사들임으로써

시장가격이 책정된 중재가격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

○ 비관세장벽 및 조치

- 수입 쿼터제, 반덤핑 제도 등이 해당되는 부분이나 조사 대상 상품 군

7 4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에 적용되는 제도는 없음

○ 이외에도 무역자유화를 저해한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탄탄하게 조직된 재배업자 협동조합과 각종 생산자 단체들이 자국 생산

업자들을 보호, 지원하여 수입상품으로부터 자국상품을 최대한 합법적

으로 보호

○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제한

- 한국산 삼계탕은 멸균( 1 2 1℃에서 6 0분간 멸균 압착)된 것이므로 닭

에서 발생하는 뉴캐슬병원체의 전파가능성은 없으며, 더욱이 우리나

라는 뉴케슬병의 비발생국가인 일본, 홍콩, 싱가폴, 호주 등에도 삼계

탕을 수출하고 있고 E U회원국의 하나인 네덜란드도 이미 우리나라의

삼계탕 수출사업장을 승인한 바 있으나,

- E U측이 1 9 9 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개발국가에 등록

된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도 E U집행위에 등록토록 하여 우리정부는

E U집행위에 작업장 등록을 요청하였으며, EU측은 E U의 동물위생

관련 제규정의 준수를 요구

- 1 9 9 8년 8월 우리의 가축위생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검토중에 있

으며, 이와같이 개별국가가 승인한 한국의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E U

집행위가 다시 등록하도록 할 뿐만아니라 위생실태조사 등 삼계탕의

수입허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수입장벽이라

고 판단

다. 품질인증제도

○ E U측은 제 3국 수입품의 품질기준을 인증해 줌으로써 회원국 국민 건

강을 보호할 뿐 만 아니라 무분별한 가격경쟁 방지

○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가공식품수출업자들의 유럽수출을 원천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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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m l6000.htm(National implementing measures : 소비자부문

정책) e u r o p a . e u . i n t / p o l / f i s h / i n d e x _ e n . h t m (수산업부문 정책)

europa.eu.int/comm/sg/aides/en/p1ch1.htm(Grants and loans

from the EU)

europa.eu.int / comm / dg06 / ag2000 / index_en.htm(Agenda

2000 종합)europa.eu.int / comm / dg06 / index_en.htm(DG VI,

일반분과위원회 : 농업, at the European Commission) 이상

http://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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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CP국가

○ A C P국가는 Lom� Convention(롬 협정)의 영향을 받는 개발 도상국

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아프리카, 카리브연안국가, 그리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일컬음

- ACP 설명 :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 A C P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명

- Angol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bo Ve r d e ,

Cameroon,  Comoros, Congo, Congo Democratic Republic,

Cote D'Ivoire, Djibouti, Dominica, Eritrea, Ethiopia, Fiji

Gabon, Gambia, Ghana, Grenada, Guinea, Guinea

Ecuatorial, Kenya, Kiribati,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zambique, Namibia,

N i g e r, Nigeria, Papua New Guinea, Republica Dominicana,

Republique Centrafricaine, Rwanda, Sao Tome & Principe,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lomon Island, Somalia,

South Africa, Sudan,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dan, Suriname, Swaziland,

Tanzania, Togo, Tonga, Trininad and Tobago, Tu v a l u ,

Uganda, Vanatu, Western Samoa, Zambia, Zimbabwe.

○ L o m e회담(협정으로 정정함)

- L omé Convention이란 1 9 7 5년 유럽연합국가와 4 4개 개발도상국간

에 체결된 무역협정

- ‘8 9년 제4차 L omé 협정에서는 7 0여개의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국가 및 유럽국가들의 식민지 지역들도 이 무

역협정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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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무역협정 당사국들 간의 상호이익을 기본으로 A C P국가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 도모. 수출국가는 수입국가의 국내시장이 위

협을 받을 정도로 수출을 증대시키지 못하도록 규정

- 제4차 L omé 회담은‘9 5년 재검토 됨. 결과는 오는 2 0 0 0년까지

A C P국가에 무역특혜를 주는 대신 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부추기는 쪽

으로 노선변경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European Development

F u n d의 여러 가지 펀드가 개발도상국 국내나 지역 전체의 생산성,

효율성, 품질향상, 무역정보 기구, 무역인프라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배정됨

다. 농수산물 및 식품관련 주요 정부기관 및 협조기관(네덜란드, 유럽연합)

○ 네덜란드 농림수산부

주 소 : Bezuidenhoutseweg 73, Postbus 20401, 2500 EK Den

H a a g

전 화 : + 31 70 3793911, 팩스: + 31 70 3815153

인터넷 : www. m i n l n v. n l

○ 네덜란드 식물검역소(Plantenziektenkundige Dienst)

주 소 : Geertjesweg 15, Postbus 9012, 6700 HC Wa g e n i n g e n

전 화 : + 31 317 496911,  팩스 : + 31 317 421701

인터넷 : www. m i n l n v. n l / p d

기 능 : 유럽연합 이외의 제 3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제3

국에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 병충해 방지, 예방

○ 네덜란드 축산 및 가금류 생산위원회

(The Product Board for Livestock, Meat and eggs)

주 소 : Sir Winston Churchilllaan 275, P.O.Box 5805, 2

280 HV Rijswi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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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31 70 340 9922, 팩 스 : + 31 70 340 9810

인터넷 : www. p v e . n l

기 능 : 농림수산부 산하 생산국

○ 네덜란드 축산 검역국

(Rijksdienst voor de Keuring van Vee en Vlees)

주 소 : Burgemeester Feithplein 1, Postbus 3000, 2270 JA

Vo o r b u r g

전 화 : + 31 70 357 8811, 팩 스 : + 31 70 387 6591

인터넷 : www. m i n l n v. n l / r v v

기 능 : 축산물 및 수산물 수출입관련 검역

○ 네덜란드 국민건강 복지부

주 소 : Sir Winston Churchillaan 366/070, Postbus 5406 280 

HK Rijswijk

전 화 : + 31 70 3407890, 인터넷: www. v w s . n l

○ 네덜란드 개발도상국 수입증진국

(Center for the Promotion of Import from developing countries)

주 소 : Postbus 30009, 3001 DA Rotterdam, The Netherlands

전 화 : +31 10 201 3434, 팩스: + 31 10 411 4081

인터넷 : www. c b i . n l

기 능 : 개발도상국에게 유럽연합 회원국 및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시

장에 대한 마케팅 서비스 및 Market entry service 제공

○ 유럽연합 농림수산업 분과위원회(DG VI European Commission)

인터넷 : http://europa.eu.int/comm/dg06/

○ 유럽연합 통계국

h t t p : / / e u r o p a . e u . i n t / c o m m / e u r o s t a t /

기 능 : 유럽연합 회원국 국별 통계수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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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품목 관세율

(단위 :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 % )

8 0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품 목 상 태 HS No.
수입관세율(네덜란드,

EU), 적용기준/시점

가 지 신선, 냉장한 것 0 7 0 9 - 3 0 - 0 0 0 0 1 2 . 8

감 귤

신선

조제,저장처리(설탕 첨가)

주스(brix value 20 이하)

0 8 0 5 - 2 0 - 5 0 0 0

2 0 0 8 - 3 0 - 5 5 0 0

2 0 0 9 - 3 1 - 1 1 0 0

1 6

1 8 . 4

1 4 . 4

건 고 추

( p i p e r )

분쇄하지 아니한 것

분쇄한 것

0 9 0 4 - 1 1 - 0 0 0 0

0 9 0 4 - 1 2 - 0 0 0 0

0

4

국 화 절화 0 6 0 3 - 1 0 - 5 0 0 0 1 2

난 초 신선절화 0 6 0 3 - 1 0 - 3 0 0 0 1 2

녹 두
종자용

기타

0 7 1 3 - 3 3 - 1 0 0 0

0 7 1 3 - 3 3 - 9 0 0 0

0

0

단 감
신선/기타

건조(곶감)

0 8 1 0 - 9 0 - 9 5 0 0

0 8 1 3 - 4 0 - 9 5 0 0

8 . 8

2 . 4

당 근

신선, 냉장한 것

조제한 것

일시저장 처리한 것

0 7 0 6 - 1 0 - 0 0 0 0

0 7 1 0 - 8 0 - 9 5 0 0

0 7 1 1 - 9 0 - 8 0 0 0

1 3 . 6

1 4 . 4

9 . 6

땅 콩
탈각하지 않은 것

탈각한 것

1 2 0 2 - 1 0 - 0 0 0 0

1 2 0 2 - 2 0 - 0 0 0 0

0

0

마 늘

신선, 냉장한 것

냉동한 것

일시 저장처리한 것

0 7 0 3 - 2 0 - 0 0 0 0

0 7 1 0 - 8 0 - 9 5 0 0

0 7 1 1 - 9 0 - 8 0 0 0

9 . 6 % + 1 2 0=C / 1 0 0㎏

1 4 . 4

9 . 6

매 실 0 8 1 0 - 9 0 - 9 5 0 0 8 . 8

키 위

신선

키위주스(brix v. 이상, 수입가격

3 0=C / 1 0 0㎏ 이하)

0 8 1 0 - 5 0 - 0 0 0 0

2 0 0 9 - 8 0 - 3 5 0 0

8

3 3 . 6 % + 2 0 . 6=C / 1 0 0㎏

멜 론
신선(수박 포함)

껍질

0 8 0 7 - 1 1 - 0 0 0 0

0 8 1 4 - 0 0 - 0 0 0 0

8 . 8

1 . 6

밤 호 박 신선, 냉장한 것 0 7 0 9 - 9 0 - 3 0 0 0 1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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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상 태 HS No.
수입관세율(네덜란드,

EU), 적용기준/시점

배
신선(수입가격3 8 . 8=C / 1 0 0㎏ 이상)

조제,저장처리(섶탕무게13% 이상)

0 8 0 8 - 2 0 - 5 0 0 0

2 0 0 8 - 4 0 - 5 1 0 0

1 0 . 4

1 7 . 6

백 합
신선절화

휴면상태의 것

0 6 0 3 - 1 0 - 8 0 0 0

0 6 0 1 - 2 0 - 3 0 0 0

1 2

1 0 . 5

볏 짚

곡물의 짚과 껍질

(조제하지 않은 것)

매트류(식물성재료의 것)

1 2 1 3 - 0 0 - 0 0 0 0

4 6 0 1 - 2 0 - 1 0 0 0

0

3 . 7

복 숭 아

신선( 6 0=C / 1 0 0㎏ 이상)

건조

주스(단일)

통조림(설탕13% 이상 첨가한 밀폐용

기의 것)

조제,저장처리

0 8 0 9 - 3 0 - 1 0 0 0

0 8 1 3 - 4 0 - 1 0 0 0

2 0 0 9 - 8 0 - 0 0 0 0

2 0 0 8 - 7 0 - 6 1 0 0

2 0 0 8 - 7 0 - 9 2 0 0

1 7 . 6

5 . 6

0

1 9 . 2

1 5 . 2

사 과

신선

(수입가격 6 0유로/ 1 0 0㎏)

건조

조제, 저장처리

주스(brix value 20 미만)

c i d e r

0 8 0 8 - 1 0 - 9 0 0 0

0 8 1 3 - 3 0 - 0 0 0 0

2 0 0 8 - 9 9 - 0 0 0 0

2 0 0 9 - 7 1 - 0 0 0 0

2 2 0 6 - 0 0 - 3 1 0 0

1 7 . 6

3 . 2

0

1 8 . 6

1 9 . 2

상 추

결구상추이외기타/신선, 냉장

결구상추/신선, 냉장(최소수입가격

2=C / 1 0 0㎏)

0 7 0 5 - 1 9 - 0 0 0 0

0 7 0 5 - 1 1 - 0 0 0 0

1 0 . 4

1 2

생 강
신선

설탕으로 저장 처리

0 9 1 0 - 1 0 - 0 0 0 0

2 0 0 6 - 0 0 - 0 0 0 0

0

0

선 인 장 선인장류 0 6 0 2 - 9 0 - 9 9 0 0 6 . 5

시 금 치

신선, 냉장한 것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

나 쪄서 조리한 것)

0 7 0 9 - 7 0 - 0 0 0 0

0 7 1 0 - 3 0 - 0 0 0 0

1 0 . 4

1 4 . 4

양 배 추 신선, 냉장한 것 0 7 0 4 - 9 0 - 1 0 0 0 12% min 0.4=C / 1 0 0㎏

양 파

신선, 냉장한 것

일시저장처리한 것

원상, 절단 또는 파쇄하여 건조시킨 것

0 7 0 3 - 1 0 - 1 9 0 0

0 7 1 1 - 9 0 - 5 0 0 0

0 7 1 2 - 2 0 - 0 0 0 0

9 . 6

7 . 2

1 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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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가격이 5 2 . 6=Ｃ/ 1 0 0㎏ 이상의 경우 1 4 . 4 %이며 수입가격이 1 . 1=Ｃ/ 1 0 0㎏씩 하락할 때마다

수입관세1 . 1=Ｃ/ 1 0 0㎏씩 상승

품 목 상 태 HS No.
수입관세율(네덜란드,

EU), 적용기준/시점

오 이

신선, 냉장한 것

일시 저장

식초, 초산조제

0 7 0 7 - 0 0 - 0 5 0 0

0 7 1 1 - 4 0 - 0 0 0 0

2 0 0 1 - 1 0 - 0 0 0 0

0

1 2

1 7 . 6

장 미
절화

묘목

0 6 0 3 - 1 0 - 1 0 0 0

0 6 0 2 - 4 0 - 9 0 0 0

1 2

8 . 3

참 깨
종자용

기타

1 2 0 7 - 4 0 - 1 0 0 0

1 5 1 5 - 5 0 - 1 9 0 0

0

6 . 4

채소종자 1 2 0 9 - 9 1 - 9 0 1 0 3

카네이션 절화 0 6 0 3 - 1 0 - 2 0 0 0 1 2

콩 대두(종자용) 1 2 0 1 - 0 0 - 1 0 0 0 0

토 마 토

신선,냉장

소오스

페이스트

0 7 0 2 - 0 0 - 0 0 0 0

2 1 0 3 - 2 0 - 0 0 0 0

2 0 0 2 - 9 0 - 9 1 0 0

entry price *

1 0 . 2

1 4 . 4

파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냉장한 것) 0 7 0 3 - 9 0 - 0 0 0 0 1 0 . 4

파프리카 기타 고추류 0 7 0 9 - 6 0 - 1 0 0 0 7 . 2

팥
종자용

기타

0 7 1 3 - 9 0 - 1 0 0 0

0 7 1 3 - 9 0 - 9 0 0 0

3 . 2

3 . 2

포 도

신선(식탁용)

건조

조제, 저장처리

술(포도주)

0 8 0 6 - 1 0 - 1 0 0 0

0 8 0 6 - 2 0 - 1 1 0 0

2 0 0 8 - 9 9 - 4 3 0 0

2 2 0 4 - 2 1 - 1 0 0 0

standard import value

1 4 3 . 2=C / 1 0 0㎏

2 . 4

1 9 . 2

3 2=C / h l



유럽연합 ｜ 6. 참고자료 8 3

품 목 상 태 HS No.
수입관세율(네덜란드,

EU), 적용기준/시점

풋 콩
기타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

하여 신선, 냉장한 것)
0 7 0 8 - 9 0 - 0 0 0 0 1 1 . 2

김 치
혼합야채

냉동한 것 제외

2 0 0 5 - 9 0 - 7 0 0 0

2 0 0 5 - 9 0 - 8 0 0 0

1 7 . 6

1 7 . 6

고 추 장 2 1 0 3 - 9 0 - 9 0 0 0 7 . 7

간 장 2 1 0 3 - 1 0 - 0 0 0 0 7 . 7

된 장 2 1 0 3 - 9 0 - 9 0 0 0 7 . 7

식 혜 지방질 0.2% 미만 2 2 0 2 - 9 0 - 9 1 0 0
6 . 4 % + 1 4 . 3=C/ 100

net kilo 

한 과 미과 1 9 0 5 - 9 0 - 6 0 0 0
9 % + E A ( I )

M a x 2 4 . 2 + A D S Z ( I )

국 산 차 기타홍차와 반발효차 0 9 0 2 - 4 0 - 0 0 0 0 0

냉동딸기 0 8 1 1 - 1 0 - 9 0 0 0 1 4 . 4

사과주스 brix value 20 미만, 설탕비첨가 2 0 0 9 - 7 1 - 9 9 0 0 1 8

채소주스
토마토주스(설탕 첨가)

혼합주스(brix value 67 이하)

2 0 0 9 - 5 0 - 1 0 0 0

2 0 0 9 - 9 0 - 3 9 0 0

1 6

2 0

고춧가루 0 9 0 4 - 1 2 - 0 0 0 0 4

단 무 지 0 7 1 1 - 9 0 - 8 0 0 0 9 . 6

라 면 1 9 0 2 - 3 0 - 1 0 1 0
6.4% + 24.9=C/ 1 0 0

net kilo

불고기양념 2 1 0 3 - 9 0 - 9 0 0 0 7 . 7

혼합조미료 2 1 0 3 - 9 0 - 9 0 0 0 7 . 7

인삼음료 2 2 0 2 - 1 0 - 0 0 0 0 9 . 6

탁 주 2 2 0 6 - 0 0 - 5 9 0 0 7 . 7=C/ h l ( 1 0 0리터)

홍 삼

(뿌리)

본삼

미삼

잡삼

1 2 1 1 - 2 0 - 1 3 1 0

1 2 1 1 - 2 0 - 1 3 1 0

1 2 1 1 - 2 0 - 1 3 1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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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상 태 HS No.
수입관세율(네덜란드, EU),

적용기준/시점

녹 차

녹차(미발효차,용량이 3 k g이하

로 포장된 것)

기타녹차(미발효 된것)

0 9 0 2 - 1 0 - 0 0 0 0

0 9 0 2 - 2 0 - 0 0 0 0

3 . 2

0

국 수

조제하지 않은 파스타/밀의 것/

조란을 넣은 것이외 기타(라면,

당면, 즉석면, 등 제외)

1 9 0 2 - 1 9 - 1 0 0 0 7 . 7 % + 2 4 . 6=C/100 net kilo

잼

균질화한 조제품

감귤잼,제리

기타잼,제리

2 0 0 7 - 1 0 - 1 0 0 0

2 0 0 7 - 9 1 - 1 0 0 0

2 0 0 7 - 9 9 - 3 9 0 0

24% + 4.2=C/ 100 net kilo

20% + 23=C/ 100 net kilo

24 + 23=C/ 100 net kilo

소 주 2 2 0 8 - 9 0 - 9 1 0 0 1=C/% vol/hl + 6.4=C / h l

냉동만두
고기만두

기타만두

1 9 0 2 - 2 0 - 3 0 0 0

1 9 0 2 - 2 0 - 9 9 0 0

5 4 . 3 / 1 0 0 k g

8.3% + 17.1=C / 1 0 0 k g

빵

귀리빵

진저브레드, 기타 유사한 베이

커리 제품

러스크, 토우스트브레드, 기타

유사한 토우스트 제품

식빵

건빵

파이케이크

1 9 0 5 - 1 0 - 0 0 0 0

1 9 0 5 - 2 0 - 0 0 0 0

1 9 0 5 - 4 0 - 1 0 0 0

1 9 0 5 - 9 0 - 1 0 0 0

1 9 0 5 - 9 0 - 1 0 2 0

1 9 0 5 - 9 0 - 1 0 3 0

6.3+14.2 euro per 100kg

10+19.5 euro per 100kg

1 0 . 4 + E . A

4.9+66.2 euro per 100kg

4.9+66.2 euro per 100kg

4.9+66.2 euro per 100kg

송 이

( G e n u s

A g a r u o u s )

신선,냉장한 것

일시저장처리

건조

조제품

0 7 0 9 - 5 1 - 0 0 0 0

0 7 1 1 - 5 1 - 0 0 0 0

0 7 1 2 - 3 1 - 0 0 0 0

2 0 0 3 - 1 0 - 2 0 0 0

1 2 . 8

9 . 6 + 1 9 1=C/100kg/net eda

1 2 . 8

1 8 . 4 % + 1 9 1=C / 1 0 0 k g / n e t

e d a

표 고

(기타버섯)

건조

신선,냉장한 것

저장,처리

0 7 1 2 - 3 9 - 0 0 0 0

0 7 0 9 - 5 9 - 9 0 0 0

2 0 0 3 - 1 0 - 2 0 0 0

1 2 . 8

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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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상 태 HS No.
수입관세율(네덜란드,

EU), 적용기준/시점

멍 게 잎 1 4 0 4 - 9 0 - 0 0 0 0 0

영지버섯

신선, 냉장한 것

건조(원상, 절단 또는 파쇄하여

건조시킨 것)

0 7 0 9 - 5 1 - 4 0 0 0

0 7 1 2 - 3 0 - 1 0 4 0

1 3 . 3

1 3 . 3

은 행 잎 신선한 것 0 6 0 4 - 9 1 - 9 0 0 0 2

밤

비탈각, 신선, 건조

탈각, 신선, 건조

조제

0 8 0 2 - 4 0 - 0 0 0 0

0 8 0 2 - 4 0 - 0 0 0 0

2 0 0 8 - 1 9 - 9 9 0 0

5 . 6

5 . 6

1 2 . 8

칡

칡분말

칡뿌리(냉동)

칡뿌리(기타)

1 1 0 6 - 2 0 - 1 0 0 0

0 7 1 4 - 9 0 - 9 0 0 0

0 7 1 4 - 9 0 - 9 0 0 0

9 4=C / 1,000㎏

3

3

산림수종자 1 2 0 9 - 9 9 - 1 0 0 0 0

미 역

건조

염장(신선)

냉장

냉동

1 2 1 2 - 2 0 - 0 0 0 0

1 2 1 2 - 2 0 - 0 0 0 0

1 2 1 2 - 2 0 - 0 0 0 0

1 2 1 2 - 2 0 - 0 0 0 0

0

0

0

0

김

마른 것

냉장

냉동

조제

1 2 1 2 - 2 0 - 0 0 0 0

1 2 1 2 - 2 0 - 0 0 0 0

1 2 1 2 - 2 0 - 0 0 0 0

2 1 0 6 - 9 0 - 9 8 0 0

0

0

0

9% + EA(I)

톳

건조

냉장

냉동

기타

1 2 1 2 - 2 0 - 0 0 0 0

1 2 1 2 - 2 0 - 0 0 0 0

1 2 1 2 - 2 0 - 0 0 0 0

1 2 1 2 - 2 0 - 0 0 0 0

0

0

0

0

게

산것, 신선, 냉장

건조한 것

냉동

기타

0 3 0 6 - 2 4 - 0 0 0 0

0 3 0 6 - 2 4 - 2 0 0 0

0 3 0 6 - 1 4 - 1 0 0 0

0 3 0 6 - 2 4 - 9 0 0 0

7 . 5

7 . 5

7 . 5

7 . 5

굴

굴치페(산것, 신선, 냉장)

기타(산것, 신선, 냉장)

건조

염장, 염수장

조제

0 3 0 7 - 1 0 - 1 0 0 0

0 3 0 7 - 1 0 - 9 0 0 0

0 3 0 7 - 1 0 - 9 0 0 0

0 3 0 7 - 1 0 - 9 0 0 0

1 6 0 5 - 4 0 - 0 0 0 0

0

9

9

9

2 0



8 6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품 목 상 태 HS No.
수입관세율(네덜란드,

EU), 적용기준/시점

피 조 개
산것, 신선, 냉장

냉동한 것

0 3 0 7 - 2 1 - 0 0 0 0

0 3 0 7 - 2 9 - 1 0 0 0

8

8

참 치

눈다랭이(냉동)

황다랭이(냉동)

가다랭이(냉동)

다랑어(기타/간장과 어란 제외, 냉동)

날개다랭이(간장과 어란 제외, 냉동)

눈다랭이(신선, 냉장)

황다랭이(신선, 냉장)

다랑어(신선, 냉장)

가다랭이(조제, loin)

가다랭이(신선, 냉장)

날개다랭이(신선, 냉장)

참다랭이(신선, 냉장)

0 3 0 3 - 4 1 - 9 0 0 0

0 3 0 3 - 4 2 - 9 0 0 0

0 3 0 3 - 4 3 - 9 0 0 0

0 3 0 3 - 4 4 - 9 0 0 0

0 3 0 3 - 4 5 - 9 0 0 0

0 3 0 2 - 3 1 - 9 0 0 0

0 3 0 2 - 3 2 - 9 0 0 0

0 3 0 2 - 3 3 - 9 0 0 0

1 6 0 4 - 1 4 - 1 6 2 0

0 3 0 2 - 3 4 - 9 0 0 0

0 3 0 2 - 3 5 - 9 0 0 0

0 3 0 2 - 3 6 - 9 0 0 0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4

2 2

2 2

2 2

소 라
산것, 신선, 냉장

기타

0 3 0 7 - 2 1 - 0 0 0 0

0 3 0 7 - 2 9 - 9 0 0 0

8

8

새 우

산것, 신선, 냉장, 염장, 스팀, 건조

냉동

조제 또는 저장처리(기밀용기들이)

기타

0 3 0 6 - 2 3 - 1 0 0 0

0 3 0 6 - 1 3 - 1 0 0 0

1 6 0 5 - 2 0 - 1 0 0 0

1 6 0 5 - 2 0 - 9 9 0 0

1 2

1 2

2 0

2 0

오 징 어

산 것, 신선 또는 냉장

냉동

기타

조제

0 3 0 7 - 4 1 - 1 0 0 0

0 3 0 7 - 4 9 - 1 1 0 0

0 3 0 7 - 4 9 - 7 1 0 0

1 6 0 5 - 9 0 - 9 0 0 0

8

8

8

2 6

건 멸 치 건조/염장불문, 훈제 제외 0 3 0 5 - 5 9 - 9 0 0 0 1 2

고 등 어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조제

0 3 0 2 - 5 0 - 9 0 0 0

0 3 0 3 - 6 0 - 1 1 0 0

0 3 0 5 - 6 2 - 0 0 0 0

1 6 0 4 - 1 9 - 9 2 0 0

1 2

1 2

1 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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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상 태 HS No.
수입관세율(네덜란드, EU), 적

용기준/시점

게 맛 살

생선묵-게맛의 것

기타(새우맛살, 가재맛살, 패주

맛살 등)

1 6 0 4 - 2 0 - 0 5 0 0

1 6 0 4 - 2 0 - 9 0 0 0

2 0

1 4

돼지고기

도체와 이분도체(신선,냉장)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

가 있는 것에 한함. 신선,냉장)

배부위

무뼈

0 2 0 3 - 1 1 - 1 0 0 0

0 2 0 3 - 1 2 - 1 1 0 0

0 2 0 3 - 1 2 - 1 9 0 0

0 2 0 3 - 1 9 - 1 5 0 0

0 2 0 3 - 1 9 - 5 5 0 0

5 3 . 6=C /100 net kilo

7 7 . 8=C /100 net kilo

6 0 . 1=C /100 net kilo

4 6 . 7=C /100 net kilo

8 6 . 9=C /100 net kilo

닭 고 기

가금류의 육(미절단. 신선, 냉

장)

이른바 65% 가금류

가금류의육(절단. 신선,냉장,무

뼈)

머리/다리 없는, 세척된 것

이른바 65% 가금류

절단/ 냉동/무뼈

1/4, 1/2 뼈포함

0 2 0 7 - 1 1 - 9 0 0 0

0 2 0 7 - 1 3 - 1 0 0 0

0 2 0 7 - 1 2 - 9 0 0 0

0 2 0 7 - 1 4 - 1 0 0 0

0 2 0 7 - 1 4 - 2 0 0 0

3 2 . 5=C/ 100 net kilo

1 0 2 . 4=C/ 100 net kilo

3 2 . 5=C/ 100 net kil

1 0 2 . 4=C/ 100 net kilo

3 5 . 8=C/ 100 net kilo

쇠 고 기

도체,이분도체(신선, 냉장)

뼈채 절단(신선, 냉장)

뼈 없는 것(신선, 냉장)

도체, 이분도체(냉동)

1 / 4

뼈 없는 것(냉동)

식용설육/혀(냉동)

식용설육/간장(냉동)

식용설육/혀, 간장이외 기타

뼈 포함(건조, 훈연, 염장, 염수

장)

무뼈(건조, 훈연, 염장, 염수장)

기타 밀폐(조제)

corn beef

0 2 0 1 - 1 0 - 0 0 0 0

0 2 0 1 - 2 0 - 2 0 0 0

0 2 0 1 - 3 0 - 0 0 0 0

0 2 0 2 - 1 0 - 0 0 0 0

0 2 0 2 - 2 0 - 1 0 0 0

0 2 0 2 - 3 0 - 1 0 0 0

0 2 0 6 - 2 1 - 0 0 0 0

0 2 0 6 - 2 2 - 0 0 0 0

0 2 0 6 - 2 9 - 9 9 0 0

0 2 1 0 - 2 0 - 1 0 0 0

0 2 1 0 - 2 0 - 9 0 0 0

1 6 0 2 - 5 0 - 8 0 0 0

1 6 0 2 - 5 0 - 3 1 0 0

1 2 . 8 + 1 7 6 . 8=C/ 100 net kilo

1 2 . 8 + 1 7 6 . 8=C/ 100 net kilo

1 2 . 8 + 3 0 3 . 4=C/ 100 net kilo

0 . 7

1 2 . 8 + 1 7 6 . 8=C/ 100 net kilo

1 4 + 2 2 1 . 1=C/ 100 net kilo

0

0

0

1 5 . 4 + 2 6 5 . 2=C/ 100 kg

1 5 . 4 + 3 0 3 . 4=C/ 100 kg

1 6 . 6

1 6 . 6



8 8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품 목 상 태 HS No.
수입관세율(네덜란드, EU), 적

용기준/시점

삼 계 탕 밀폐용기에 넣은 것 1 6 0 2 - 3 2 - 1 9 0 0 1 0 . 9

소 시 지
소시지(원료:간)

기타

1 6 0 1 - 0 0 - 1 0 0 0

1 6 0 1 - 0 0 - 9 9 0 0

1 5 . 4

1 0 0 . 5=C / 100 net kilo

액 상

요구르트
액상요구르트(무설탕) 0 4 0 3 - 1 0 - 1 1 0 0 22.4euro per 100 net kilo

분유
지방 1.5% 이상 27% 이하

지방 27% 이상

0 4 0 2 - 2 1 - 1 7 0 0

0 4 0 2 - 2 1 - 9 1 0 0

1 2 . 5=C / 100kg

1 6 7 . 2=C / 100kg

전분

밀의 것

옥수수의 것

감자의 것

매니옥(카사바의 것)

쌀의 것

기타

1 1 0 8 - 1 1 - 0 0 0 0

1 1 0 8 - 1 2 - 0 0 0 0

1 1 0 8 - 1 3 - 0 0 0 0

1 1 0 8 - 1 4 - 0 0 0 0

1 1 0 8 - 1 9 - 1 0 0 0

1 1 0 8 - 1 9 - 9 0 0 0

2 2 4=C / 1000kg

1 6 6=C / 1000kg

1 6 6=C / 1000kg

1 6 6=C / 1000kg

2 1 6=C / 1000kg

1 6 6=C / 1000kg



※ 본자료집에실린 내용의 무단전제, 복사 또는 인터넷 게재 등을 금합니다. 

본 자료집은 조사시점의제도, 통계자료및 현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된 것임을

알려드리오며, 본자료집의 발간이후 조사대상국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자료집 내용과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수신자부담「2 4시간 부정비

리신고 모바일 핫라인( 0 8 0 - 1 1 2 - 2 5 8 0 )」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비밀이 절대 보장

되오니 안심하시고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문의처>

○ 태국, 멕시코 수입제도 문의처 (정보서비스본부 무역정보 1팀)

- 전화 : (02)6300-1391~1397 / 팩스 : (02)6300-1609

○ 일본 수입제도 문의처(도쿄 aT센터)

- 전화 : 81-3-5367-6656 / 팩스 : 81-3-5367-6657

○ 중국 수입제도 문의처(베이징 aT센터)

- 전화 : 86-10-6410-6120~1 / 팩스 : 86-10-6410-6122 

○ 미국, 캐나다 수입제도 문의처

- 전화 : 1-516-829-1633 / 팩스 : 1-516-829-6521

○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문의처(싱가포르 aT센터)

- 전화 : 65-6324-1233, 0402~3 / 팩스 : 65-6324-0446

○ EU 수입제도 문의처(로테르담 aT센터)

- 전화 : 31-10-415-1091 / 팩스 : 31-10-46 2 - 1 2 7 1

○ 러시아 수입제도 문의처(모스크바 aT센터)

- 전화 : 7-495-258-1397 / 팩스 : 7-495-258-1396

○ 대만 수입제도 문의처(타이페이 aT센터)

- 전화 : 886-2-8786-6791 / 팩스 : 886-2-8786-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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